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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南4b和解 · 協/1時代의 開幕

南北韓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 6 차 南北高位

級숨談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

한 합의서*」와 r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基卒습意書」의 구체적 履行과 實踐對策을 협의하기 위한 「남

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發效시

켰다.

그동안 정부는 脫冷戰과 和解 · 協力의 세계적 潮流에 따라

조성된 韓半島 統-의 유리한 環境을 남북간의 關係改善과 平

+U統-로 연계시키기 위한 普力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 結果, 지난 해에는 南北韓이 /,類1+U의 殿堂인 유엔에

함께 가입하였고 금년에는 「基本쇼意書」와 「非核/h 共同宣言」

을 발효시킴으로써 상호 fD解와 協力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轉機를 마련하였다.

南北韓의 유엔가입이 세계를 향해 상호 實慷認走을 바탕으로

한 +D解와 協力을 흐言한 것이라면, 「基本슴意書」와 「非核/h

管

* 

이하 r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南

北基本슴意書] 또는 r 基卒合意촘J로,

r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非核化 共同宣言」으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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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南北韓은 -h<-壯%J에 이르는 샀祈1Jl 최초로 南北問의

)010<J d에 의해 TIC-과 到'決을 칭산하고 <·1서)0와 統-을 이

루어 니-갈 수 있는 토대를 마런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r 한민족

공동체 일방안J이 제시하고 있는 P
p[f]b聯合」의 준비단게인

「ID解 · 協게83/f<」에 전입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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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6共和國의 統-努力

이번에 발효된 3개의 슴意書는 제 6공화국의 國政指標에 명

시된 「統- 繁榮」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해 온 北方政策의 성공

적 결실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이어, 한반도에 民族+D解와

統-의 밝은 시대를 열어 나가는 또 하나의 歷史的 里程表라

할 수 있다.

] 간 정부는 盧泰愚 X統領이 
"

임기중인 4-5년 안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룩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1988.4.21, 대통령 취임후 첫 기자회견)이라고 閑明한 이

후 統-問題 解決에 각별한 노 력을 기울여 왔다.

「民族自尊과 統-繁榮」의 새시대 具現意志를 가시화 하기 위

한 旻 는 盧大統領 십韶년 y월 7일 발표한 特 l]宣言
t 團

秘

개항을 통해 나타났다.

이른바 「7 . y 特別宣言」은 第 6共和國이 추전해 나갈 統- ·

까交政策의 기본방향을 閑明하고, 특히 南北關係와 北方政策에

앴어 획기적인 轉換을 모색하겠다는 뚜렷한 意志와 民族共同健

실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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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牛島 주변에 和解 · %,j]의 뵨위기가 고조도 ]고 있음을 중시,

北韓을 더 이상 競爭과 刺'決 · 散對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공

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r 善意의 同停-%關係」로 포용하먼서, <·

局(l)J 차원에서 民族+0解와 
'協))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아무런

조견없이 일방적 惜置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實踐意志를 표멍하

었던 것이다.

이러한 實踐意;-L<를 구헌하기 위해 政府는 주.요 ]1)[策課題로서

03납북 상호교X와 자유왕래 C기이산가족의 서신거래와 상호광

문 Ct남&l-한 교역 문%게방 C%3우방국의 대Ai 교억 불반대

卽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협조 %북한과 우빙-괴-의 관계개선

혐조 등을 선언히는 한편, A남북 교 A당국회담 제의 A전헝·적

대북외교시책 시행 A북한 및 공산권자료 개방 스대븍비난방송

중지 A대북한 겅제게t%- 조치 등의 후속 實踐惜置롤 <HL하었

다.

이어서 ]GSq넌 q월 11일 정부<2- r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읕

閑明, K族統合의 Y 대위에서 國家統(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統-.-方案을 제시하였다.

P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基+骨格은 co南1詞·話의 추진으

로 신뢰회복을 구축해 나 R:- 가운데 l%1111LL含談을 통해 r 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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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共同慷憲章」을 채택하고 卷남북의 共由繁榮과 민족사회의 동

질화,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共同慷 등을 형성하는 「南北聯

合」을 거쳐 卷統-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擧를 실시하여

統-國合와 統-政府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統-

民生共+D國」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南北聯合」은 「民族共同儒憲章」에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최

고결정기구로 「南北頂上合議」와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南

北閣債合議」,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南北評議合」 등의

機構를 통해 과도적 統-體借1]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

민족

성원 모 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자유 · 인권 ·

행복이 보 장되는 통일민주국가"의 建設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平+0統-의 달성에 필요한 國際的 環境造成을

위해 꾸준히 Ab方政策을 추진한 결과, 우리측 주도하에 지난해

9월에는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7]fCL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우리

의 오毛 숙원을 이루었다.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L한 것은 韓뿌島가 국제적인 TID健

制로 편입하여 국제사회에서 接觸과 協力을 넓힐 수 있는 空間

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盧大統領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직후 가진 「平+D로운 하나의

世界共同體를 향하여」라는 제46차 유엔總合 演脫('인.9.24)을

- 5-



통해 
"

납북한이 각각 디른 의석으로 UN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불완전한 것이지만, 통일을 위해 거쳐야 할 중간

단계"라고 前提하고, 남북한이 유엔가입에 따른 「:·F+l.l-'jt存의

Il·H<J를 맞이하여 해결해야 한 3개항 實踐課題로서

2신 休戰假惜1니 - ·1나1.暖制로의 轉·l'奐

스 )UY的 t-'1射薄築을 비-탕으로 실질적인 j·P:備 滅縮

2스 사람과 物資, ·h7報의 자유로운 <流를 추진해 니.갈 것-

제시하였다.

·

"

. L1친리 核武器闢을 $께 하2il 
,,

이 d,l 7가 Y는 韓/鴻,,

'

·

,

.

.

"
'

,! C](]7,,[[] )끔<,,1'C[
,

.

(托 7..巷 測뀌 申1] [/illr ].2%) 18M r +%/p/!]:13:
"

·

. J'L叫였0.

이러한 第 6 共+11國 정부의 그L준한 통일노력이 「基+(意書3

와 r' 非核化 共1司宣言]에 그대로 밴서됨으로써 P한민족 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統-·展開-過程의 實現'111能·l<l:이 매

우 높아졌다고 하或다.

고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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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統-環境의 變化

최근 몇년동안 共産生義 諸國의 沒落과 동 · 서독통일, 그리

고 蘇聯邦의 해체 등 國際情勢의 엄청난 변화는 종전의 i읍戰秩

序의 淸算과 함께 새로운 經濟中·L·의 國際環境을 조성해 나가

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大變革의 물결은 이제 마지막 남은 冷戰의

유산인 韓半島 統-問題에도 새로운 課題와 機合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統-環境의 급변속에서 까交的 孤호과 深亥1]한

經濟難에 따른 慷僧1]崩壞의 威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理念的 · 閉鎖的 路線을 고수할 것이냐 開放 · 改革의 實用초義

路線을 선택할 것이냐 의 限界狀況에 직면해 있다.

' 92년도 金0成 新年辭에서 
"

모든 사람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인민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當面텀標라고 강조한 사실만 보아도 北韓의 이

와같은 狀況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北韓이 
"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92 김일성 신년

사)고 강변하고 있으나, 北韓社合도 變化의 물결에 따라 이미

- 7-



思想統制의 틈이 1 금씩 벌어지고 있는 조 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이번에 북한이 「基+습意書」의 채택에 呼應해 나온 것은 이

와 같은 居]邊情勞 變/(h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제 자체

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解棺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

함과 동시에 당면 현안과제인 刺'L]修交와 對美接近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方便이었딘 것으로 보인다.

3. (Ib 路1立 K 跡 庚 進 眼 隆>l>里

r 基+%意書」 와 P非核1h 共1'J]'i'(言] 등은 그동안 남북쌍방·이

s회의 '豫)朔合談과 6회의 高位級合談 t% 13회의 관련 實務代表

接觸 둥을 통해 도출해 길즈1 성과라 하凍다.

애당초 
'

l%i北高位級含談은 1988년 12월 ].8일 강영훈 총리가

북한 정무원 총리 연형묵에게 보낸 爵輪을 통해 「南1高位當局
-者-合談3을 

개최하자고 提議하였)L, 이에 데해 1989넌 1월 16일

연형묵 총리가 「南1高位 政治 · 軍事合談」개최를 수정 · 제의하

먼서, 이믈 위한 豫健含談 개최를 수략함에 따라 성립되었다.

그동안 남북 씽-방은 1989넌 월 8일 제 1 차 南1高位級合談

豫)騰合談을 시작으로 8차례에 걸친 豫偏合談을 통해 r 남북간의

정치 · 군L시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 류 · 헙력을 실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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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문제」를 議題로 하는 南1高位級合談을 성사시켰다.

그 후 1990년 9월 4일부터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南

北高/효級合談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진행되었으며, 수차의

우여곡절끝에 제 4 차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軍-호1牛을 채택할 것과 합의

서의 內容健系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어, 제 5차회담에서는 合意書 내용에 대한 異見을 해결하

고 文案整쁘까지 완료함으로써 쌍방 總理間에 「남북사이의 화

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採擇 · 署名한 것
A

이다.

이같은 合意書 채택과정에서 우리측은 南北關係 改善과 평화

통일 튼튼한 반을 마련 야 한다는 장 서 t座/逆췻

x

관철되도록 노 력 하였으며, 각 條項과 文案의 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리측의 立場을 최대한 반영시켰다.

첫째, 停戰狀態의 平+D狀態로의 전환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측

案대로 남과 북이 當事者임을 명백히 하였음은 물론, 후fU狀뱁

가 정착될 때까지 현 軍事停戰協定을 준수한다는 사실도 며기

토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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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쟤]'設連絡[事.務處]설치문제외- 관련하어 우리今은 이를

우선 판문점에 설치하되 앞으로 서울과 T']:衰에 선치하는 방안

을 강37-해 나가자A<- 3]장이었으니., J;IA-의 )
'

(-%을 고러하여 명

칭을 「'
l·too·E絡·]-·;.務51·J로 조 정하고 J]-의서 ]]IA L l]월이내에

%l·문점에 <j치키로 7]-의하였다.

세 , 不‥]'<·V +4>:W線問題-는 )d기-.I'('[],7線을 포 힘-하여 lg팍히

v-정 힘2%-로써 -
[J-],狀變1의 불씨를 제기311야 한다는 우리< %>[J%

에 띠-라 
"

정 l-v정애 2/f정30 -/시-·l·->-게잡].과 지-/f까지 쌍1-U-이 1

할해 온 31-역"오且 최종 介:b'[하였다.

녜쌔, A<‥I<,y 腹 」

'

- 

<-71%RIi구:t': -]('-제<"< L3-초 우리측이 / I
L

·%]]적31

:·ti가1'.l'G ta<ttl1)l]:.筆]')lit·;-h:를 獨 ·

'

/[條<l'(/).-로 떵기하자-1<·. 3]장이었-0-

나, J·]-힌-<.이 이.룰 게속 거-))l-兮에 띠-리. l )·o-l[2'·ii:arn·',,1111‥']<뜻J>合.l

기- f/>,議 · 推進토록 절C d였디-.

아合러 - Y-리<후은 대-:d·-모 部隊移1[·')j 및 :·l-i:9·i.,>)11練의 사A:l J로JL 
.

HI,l:C%]l譜3] 18빌 .] 
, 2.3니. J,<Af ) 

/

, Ii:께)l)A니 A<환,
'

,

<景殺傷)l'·<'JV외. 공격능'럭의 제거를 비-V한 단게직 :·l;:%'(l'·i實現 1깃

檢證읍 멍시해이· 한다1·:< . 7-리< ·

'

/:場-C I l-·省시켰다. .

다섯쩨, 3'1론매체 및 출판물의 )(117[Ii·]'/iv과 %流問題는 우리

측이 북한今 W A>:場 - 검-안하여 +Il[/l[l-)l·]/j((을 양J)l-하는 대신, 
"

신

문, 라디오, 텔레비전 )길 출/물을 Id
'

l<한 보도, 출판분야의 교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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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협력"으로 明示하였다.

여섯째, 통행, 통신, 경제교류 · 협력위원회 설치문제는 南北

經濟 · 交流協%共[司委貝合를 비롯한 부문별 共同委員含를 합의

서 發效後 3개월 이내에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交流協力 실천

기구를 두자는 우리측 立場을 관철시켰다.

일곱째, 습意書와 他 條約과의 관계 문제는 쌍방간에 意見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습意書의 조항으로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우리측은 5차최담의 閉合發言을 통해 일반 國際法의 원칙에 따

라 습意書가 기존 條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

히 밝혀두었다.

). 특 우 측은 북한측 不可侵 합 놓 平和를

하는 核武器를 발하 나 核査察을 부하 못하(록 「한

반도 非核化 등에 관한 共同宣言(안)」을 제시하였고, 한반도

.

.
핵문제를 협의 · 해결하기 위한 代表核觸을 갖기로 함으로써 한

"

" ·박 
闢 桐 巷 偶斜.

R

이러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問題解決 노력에 대해 북한측은

盧大統領의 「非核)[h宣言]을 핵문제에 대해 일보 전진한 것으로 
'

평가하는 한편, 爭點事項이었던 우리측의 「南北連終事務所」 설

치 · 운영 제의를 수용하였으며. 交流協 ]部門에 
"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 보도 분야의 협력 · 교 류"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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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r 北南經濟'M>,y)共同:委員合」 설치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역사적인 r 基+쇼意

書」가 채댁되었다.

「基+合意솜J, 「<波)It 共10]:i'(름'」, 13H-<l·委 +薄成 · 運營에 d

한 合意솝J의 3개 문건을 발효시킨 제 6 차회담에서는 각 分/·J

委 運營問題 등에 힙시하고 分/-<l.委 1차회의를 3월중에 각기

최키로 합의하었다.

그러나 우리측이 6차최딤에서 分)fl--委 구성이전이라도 겨)세

이상 高-珍이산가족의 
'

,
l%(鄕訪問을 우선 실시할 깃과 5차회담 이

후의 대표접촉을 해 쌍방이 협의한 r >·l·fIC核統(BI]共同委1·1合 1

의 구성 · 운엉에 관한 합의서 및 示範 核査 히司題 등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였으니-, 북한측은 이률 거부하먼서 합의서 이행의

先決問題로써 주한미군 철수, 군축실헌, 빙-북구속자 석빙-, 국가

보안법 페지 등을 요구힘-으로써 問題解決에 대한 적극성-皇- 보

이지 않았다.

4. 合意書의 發效節次

「基)N%意書.」와 「非核化 共1·;]')'i:,3은 제 6 차 남북고위급회담

에서 각기 필요한 節次를 거친 文%을 서로 교츤1-함으로써 정식

發效하게 되었다.

- 1그-



同宣言」 제 6항에 
"

남과 북이 갹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

본을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規走하고 있다.

국제법상 正式條約(formal treat y )에는 조약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認證節次」와 조 약의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表示」의

두 段階를 거치는 것이 通例이다.

條約文의 認證節次는 서명으로 하고, 구속을 받쟀다는 同意

衰示는 批;依(ratification), 受諾(acceptance), 認浩(approval),

加入(accession) 등의 방법에 의한다.

裁可 · 批凍 · 受諾 및 認凍은 모 두 條約綿結權者가 소權代表

들에 의하여 서명된 條約을 확인하고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를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同-하나, 나라에 따라서는 認浩

과 受諾이 비준보다 간단한 경우가 흔히 있다.

한편, 略式條約(agreement in s im p lified form)의 경우에는

署名만으로 조약문의 「認證節次」와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表

示」의 두 단계 행위를 동시에 행할 수 있다.

이러한 略式條約은 署名만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國合의 同意를 받지 않으며 비밀이나 긴급성을 요하는

停환t鳥定이나 美國에서 발달한 行政協定 등이 여기에 속한다.

- 13-



우리 憲法 제60조 1항에 의하민, 國合는 상호원조 또는 安企

保障에 관한 조약,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조약, 友好 通商 ·t'L

海 조약, 主權의 제한에 관한 조약, 경-화조약,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버·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 또는 교法事1>6에 관한 條

{<J의 체결 · 비준에 대한 h]意權을 가진다.

그러므로 國含의 1司意를 받아야 하는 條%<J은 일빈-적으로 j][

式條{<)이머 그중에서도 國民의 權)('l] · 義務에 중요한 엉향을 주

는 )):法事.項에 관한 條{<)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발효된 r 基+쇼意書」는 서문에서 
"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퐁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짐-

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게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

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合 다짐한다"고 규징, 雙

方關係를 「暫1的 特殊關係]라고 좍31하었다.

r 基+슴意淑3는 企權代表들인 雙)7總理가 署名하고 난 후 條

y)綿結權-%인 大韓民國 大統領과 );i)-]鮮1(J[-1:義<民)'t'1·D國 11,

의 최종 재기를 거掠으나, 국회의 j'i·caf<i'‥']意各 요하는 「國章問

의 )1/式條%<)」이리-기 보다는 分勝1<國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政治實體間에 이루어젼 특수한

성격의 合意:醉이다.

우리 憲法은 大統領이 조 국의 TID[l<J 統-을 위한 성실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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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9조)에도 조 국의 平和的 統-努力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

써 統-政策 推進을 大統領의 權限으로 하고 있다.

政府는 이와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어 國民的 合意를

토대로 「基本合意솜」상의 발효절차에 상응하는 所走의 節次를

완료하였다.

우선 政府는 헌법 제韶조 1항에 따라 國務合議의 심의를 거

쳐 1992년 2월 IC일 <統領의 國法소 行爲인 최종 裁可를 마쳤

고, 동 裁可文솝는 國務總理와 소 國務委員이 副署하였다.

이에 앞서 政府는 「基本습意書」가 국가와 국가간에 체결된

일반적인 「國際條7<J」은 아니지만, 향후 南北關係 전8/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fV議機關인 國合에 특별보고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r 基本쇼意書」에 합의한 직후인 1991년 12월 16일 남

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鄭元植 國務總쁘가 國合/(-C合議에 참

석하여 직접 報曾하였으며, 같은 날 皇浩中 卽]總쁘 겸 統·-院

長官이 국회 아務統-委貝合와 統-政策特 l]委員合 슴同合議에

서 관련 세부사항을 보고 하였다.

또 한 T+U統-政策 수립에 관한 <統領의 자문기관인 民主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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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統-請問合'議 A'f-fc · 運營委員合 El'a]合議를 개최, 베總뾰 兼

統-院長官이 報-%하고 질의 · 응답하는 계기를 통하여 國民의

意思를 최대한 수렴토록 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1년 12월 24일 黨1P-央-[委貝合 제 6 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報77를 하었고, 입법기관

으1 最高<民含議를 소집히는 대신에 12월 27일 中央<民:姿9合

와 最3A바合議 
'應'設含議 

聯合合議를 소집하어 이를 약식 승

인하였으며, 발효직전에 $HI)戈([生席)이 이를 최종%으로 r 批

浩」한 것으로 h/표하였다.

1러나 북한에서 r 批4[3의 의미는 r 현대조선민'사진고'88)에

UJ]記되어 있듯이 
"

단위5임자나 일정한 기관이 공식적으로 숭

1하거니- 확인하는 것"이므로 條%E)綿結權名-인 國家32席의 l /y<

認」 또는 P 紅1)]'」를 의미하며, 國際法 l--. 國章間 조약체걸과정에

있어서 r 批凍」의 개념과는 다르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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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里. 「確디b基本合意書」의 意義

1. 統-推造의 「기본틀」 마련

「基本쇼意書」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過程으로

전제, 南北關係改善과 Tf0統-을 향한 「기본틀」을 提示하고

있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큰 意義가 있다.

그동안 북한이 結뿌로서의 統-을 명분으로 하여 공세를 취

해온데 반해, 한국은 統-政策의 일차적 목표를 南北)[U解 ·

-l-鳥

j]곽 平+D慷制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꾸준한 努力을 경주하

여 왔다.

즉, 서로 다른 慷制와 理念으로 인해 민족적 이질화가 심화

되고 남북이 상호 차信 · 反目하여 온 현실상황에서 自由 · )L權

· 幸福이 보장되는 統-民族國家를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다

는 인식하에, 우리는 그동안 단계적인 統-政策을 수립 · 추진

해 왔던 것이다.

이에따라 「基本슴意書」는 序文에서 현재의 南北韓關係를 통

일과정의 「暫定的 特殊關係」라고 규정, 南北韓이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상대방의 慷制를 인정하

고 ,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破壞 · 類翟하지 않으며, 교 류 · 협력

- 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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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民族同質·l'T을 회복兮으로써 단계적으로 統-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약속을 內아에 천명한 것이다.

j

. 바꿔 말하면, r 基本(意밥J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은 이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에서 빌지고 있는 p /디C聯合3을 이룩

a

'

·

%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0解 . 協/J段階]로 진입하게 된 것
"

'

다.

2. 南北閏의 自生的 슴意

「基+合意書]는 y천만 온 겨레가 지>보는 기운데 第 :-1 3
'

%-의

개입없이 남북간의 공개적 協議를 거처 채어 · 발효된 최초의

公式 (意리구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基本合意書]는 쌍%- 總理를 肯席代表로 하는 책3]있는

當%‥5間의 회답을 - 해 헌 分斷'狀況을 우리민족 스스로 해걸해

나간다는 意,E와 ]J能·l'<l:을 보 어주었디는 점에서 높이 [iT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r 보本合意書」)5 1 形式과 節次, 內容면에서 P / · 4

南北共1;A]聲明」과는 달리 공개적인 협의를 거첬고 南北·Ii)](의 정

식 國號와 署名-쓰-의 聰術을 명시하였으며 실천에 필요한 구체

적인 節次와 內存울 담고 있다는 今면에서 한층 더 기대를 갖

게 하는 것이다.

-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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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基本습意書」는 
"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

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제10조)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문제의 當事者 解決原則을 천명한 것으로서 이제

남북한이 刷邊環境 變化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韓牛島

統-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礎石

을 마련하게 되었다.

3. t韓의 「革命]戰略 수정 및 開放 촉진

「基本습意書」는 서문에서 남북콴계를 民族內 6 特殊關係라고

인정하고 제 1 조에서 상호 相紂方의 假制를 認定 · 尊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署名欄에서는 남북한의 정식 國號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南北韓이 상호 健制認定 · 尊重을 약속했다는 사실

은 상대방을 國際法上 완전한 「國家」로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實體性」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基本습意書」가 발효된 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진다

면, 「南朝鮮解放」논리에 입각한 북한의 기존 對南戰略이 修표

되고 우리의 푸fU統- 政策基調에 입각한 統-過程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서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 19-



북한이 직면한 詞'內아 정책상의 戰術的 變/(h必要·It에 따라

「基本合意書」 채텍에 응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체제의 인정 .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 · 중상 중지 및 파괴 · 전복행위 금

지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기존의 對南革命路線을 Y분적으로나

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基+%意書」에는 남북간의 人(1<J · 1끼1{J 교 류와 협

력이 강조됨으로써 政治 · 軍事.問題‥ 해결 우선론을 고집하여 온

北韓의 立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바族內部의 交流 · IV>,jJ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開)i]f과 變化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意義가 크다.

4. 「韓半島 非枯化]를 위한 實踐意志 具健化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核開發 疑惑으로부터 야기된 (i

牛島 核問題는 남북한의 T+l]와 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束

北亞 安企과 -壯 
T+D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

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民族의 生存이 걸린 核問題를 해걸

하기 위해 盧大統領의 제40차 유앤總含演脫 (정1.9.24)을 비롯

해 「한반도의 非核/h와 ]'F+[晴築을 위한 宣'굼」(정1. 11. 8), 「核
'不在宣言J('91. 

12. 18)등 한반도 非核/(h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 20-



경주해 왔다.

「보本습意書」에는 南北軍事共同委貝合가 
"

대량살상무기와 공

격능력의 제거"를 協議 · 推進토록 규정(제12조)하고 있는 바,

「大量殺傷武譽」에는 核武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남북간

의 습意에 따라 최근 세계적 關·L·事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核武器 開發을 저지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였다.

또 한 「非核化 共同宣言」은 南4b韓이 核武器의 시험, 제조, 생

산, 접수, 보유, 저장, 첫窟, 사용을 금지하고, 핵에너지를 평화

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 유

하지 않을 것이라는 約束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韓半島를 핵

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나아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 相흐査察을 실시하며 同 方

案을 협의하기 위해 「南北核統制共 J委員合」를 구성키로 합의

하였다.

核問題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이와같은 습意는 「基本合意書」

의 武力侵略 반대(제 9조)와 紛爭의 TfD的 解決(제10조)의 규

정과 함께 한반도 뚜fU定着과 Tf0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 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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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南1間의 특수한 合意

「基本습意書3는 서문에서 남북관게를 「國家關係」가 아닌 r 暫

定1[l<J 特殊關係」로 규정兮으로써 합의서의 ·l'T格이 일반 국가간

의 P條7<J」이 아니라는 점을 )디炭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r 基+)意書」는 R:-%, 條文配列, 정부대표의

署名, 發效(i)')次 등 국제법상 條7<J에 준하는 形式을 갖추고 있

다는 점에서 條7<J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r 基+쇼焦'[書」의 이와 같은 2중적 성격때문에 합의서의 條 )

·1生 및 國合同意 필요성 여부, 國內法削와의 관계 등에 관한 論

難이 제기되고 있다.

1969넌 r 條%<J法에 관한 비 1나1>%,%<J」(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 f Treaties)과 1986넌 r 國章와 國際組織間 및 國際

組織 상호간에 체결된 條{<]法에 관한 유%-14/)g」 등을 종합헤

볼 때, 국제법상 條7<)의 의미는 그 名稱 여하에 불구하고 국제

법 주체간 권리 · 의무의 發生 · 變更 · 消滅을 내용으로 하고 法

(l{J l'ii]Wv을 갖는 힙-의이다.

국제법상 條1<)울 체결할 수 있는 1魏에는 국가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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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 교전단체, 分祈國을 구성하는 政治實健 등 國家類似

團體도 포함된다.

오늘날 條約의 範圍에는 국가와 국제조직을 포함하여 조 약체

결능력을 가진 國際法 主健間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있는 書而

쇼意가 모 두 포함되는 바, 이러한 의미에서의 條約을 「廣義의

條約」이라고 한다.

廣義의 條約에는 조약(treaty) 뿐만 아니라, 협약(conven-

tion), 협정(agreement),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규정

(statute),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합의의사록(agreed

m inute), 선언(declaration), 교 환공문(exchange o f no tes ), 잠

정협정(modus v ivendi)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國際法 生慷間

의 書而合意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殃義의 條約은 예컨대 「한 · 미 상호방위조약」이

나 「한 · 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처럼 廣義의 條約중 「條約」

(treaty)이라는 명칭을 특별히 사용한 國際法 生慷間의 書面습

意를 말한다.

이같은 國際法上의 條約에 관한 정의를 「基本쇼意書」에 적용

해 볼 때, 「基本습意書」는 국제법상 상호 승인한 국가간의 조

약은 아니나, 分斷國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 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라는 두 政治實慨 즉, 국제법 주체간에 적법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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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當局問 A意이다.

어떠한 습意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유효하게 成立 · 發效하

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진정한 意/SE致가 필요하다. 이러한

意思合致의 요건오로는 1조약당사자가 條1<J縮結能/J(capacity)

을 가질 것, 卷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卽조약체결

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企權代表)간에 環痛

없는 合意(consent)가 성립할 것, 1조약의 내용이 실현가능하

고 적법한 것을 客體(object)로 할 것, 卽일정한 條%<J成교:(綿

結) 절차를 완료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r i%디C基+A意書」의 겅-(, co卷%d)의 要件을 충족하고 였

다. 첫째, 남북한은 分斷·國을 구성하는 Y 政(/)實慷이기/ 하나

각기 유엔회윈국으로서 100이 를 상회하는 國家들과 수교하고

있고, 국제법상 다양한 法律行爲를 하고 있거 때문에 남북한은

條約綿結能 ) 을 가지고 있다.

둘째, P'基卒合意書」는 우리憲法(제73조)상 조약체결권자인

k統領괴- 北韓憲法(제96조)상 條7<J綿結權者인 소席이 최종적으

로 재가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4·디C韓의 條約綿結權者가 호1-

의한 公式文書이다.

다만 %意書 채택과정에서 그 企權이 남북한 總理에게 각각

위임되어 「보卒合意書3에 서명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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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南北共同聲明과 달리 남북을 대표하여 쌍방 總理가 소權을

가지고 슴意書에 서명한 것이다.

셋째, 「基本合意書」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條約綿結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간에 環痛없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基本쇼意書」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公開的으로

이루어졌으며, 詐欺 . 强迫 등의 環痛없이 적법하게 양측 의사

가 합의된 문서이다.

넷째, 條約의 내용 자체가 實現可能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

로 해야 하는 바, 「基卒습意書」의 내용은 쌍방이 준수의사를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卷 일정한 條約成효節次의 완료 문제가 논의의 對象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憲法慣行에 의하면 국회의 批浩同意

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條約에 대해서만 행하여져 왔다.

따라서 이번 「基卒습意書」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暫走的

特殊關係」라고 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國家間」 조약이

아닌 점을 고 려하여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綿結節次인 국회의

批浩同意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基本습意書」를 일반적인 「國際條約」으로 취급할 경

우, 쌍방의 잠정적인 「特殊關係]를 두개 국가간의 「- 般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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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南4b關係에 부정적 結뿌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基+슈意書」가 남북관계를 民族內部의 特殊關係로 규정한

것은 4디C韓이 제각기 상대방을 國家로 承認하지 않으려는 의

사를 표명한 것이다.

r %+슈意權3가 발효v]었다고 해서 南北:律이 상호 묵시적인

「國家계<返」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머, 이와 같은 特殊關係

규정은 분단의 固着/(h, 永久化를 피하고 민족의 再統-을· 추구

하는 강력한 統-意;L와 熱望을 반엉한 것이다.

2. 「和解 ·

-睦力段階」의 
基本規範

대VIA意書」는 남북한이 統-의 개념을 하나의 實踐過程으

로 파악, 퐁일의 방법은 段階(]{J 接近))'法이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統-.-) 法의 틀을 셜징했디는데 큰 意義가 있다.

統.-..을 위한 단계적 접V방법은 여러가지 -類'보을 상정해 볼

수 있으니-, 과도기적인 B P7D餓%il]J외- 정치적 통일에 의한 다2

族統-.떼1{[J로 니- 수 있으며, r:·Fl[7透1]J는 다시 「南北聯合」

이 制度/h되는 단계와 그 以)j[1朗聘로 나눋 수 있을 것이다.

통일단계별 國家形態와 각 단계를 규율하는 基卒規範을 다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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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인 남북한간의 「和解 · 協力段階」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基卒規範이라고 할 수 있다.

[統-段階別 基本規範과 國家形態]

따라서 「基本合意書」는 제 2단계인 平和假制의 기본규범인

「民族共同慷憲章」과 그 성격을 달리함은 물론, 제 3단계인 統

- 國家의 기본규범인 「統-憲法」과도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O[D解 · 協力段階」는 남북한이 정치적 · 군사적 紂決狀態에서

의 상호 不信과 反 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民族的 +U解

를 이룩하며, 다각적인 諸分野의 인적 · 물적 교 류와 협력을 통

해 쌍방의 體制와 理念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民族共同의 이

익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는 過程이다.

이런 점에서 「基本슴意書」는 장차 「民族共同儒憲章」이 마련

될때까지 남북간의 +D解 · 軍縮 · 交流協力을 추진하기 위해 마

련된 基卒規範이라 할 수 있다.

- 27-



따라서 「基本合意書」에 기초하여 만들어절 각 분야별 「附屬

合意書」는 당언히 「基本合意書」의 基調와 內存의 테두리내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3. 限時的 暫定난

l 基本)意書」는 서문에서 현 남북관계가 統-·-을 지향하는 過

程에서의 「暫走%<J 特%i朱關1%J라고 규정하고 있어 分斷實體로서

의 남북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合意文:醉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r 基本合意:商3는 내용상 效/J期間에 관해 아무린 규정

이 없으나, 그 성격상 상거한 비.와 간이 「71J解 · fy,jJf2;iE의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며 [ 南北聯7」 형성, 또는 統-·國章

형성 이전까지의 A력을 갖는 것이므로 J종의 「暫走協1J

(modus v ivendi)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暫走協 J 이라 함은 적대적인 관계에 었는 雙方이

과도적으로 상호 M/,jJ關係를 맺는 A<J束으로, 국제법상 紛爭解

決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毛의적으로 체결하는 暫走(l<J인 誇,走을

가리키/ 말이다. 이것은 추후 ) i<續(NJ이고 詳細한 協走으로 대

체되는 것이 -通例이다.

다D解 ·

'1皇力段階]를 
거처 「南北聯%」이 형성되게 되면 「基

+合意솝」는 효력을 상실하고 r 南北聯%J의 基本規範인 「民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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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體憲章」에 의해 대체되게 된다. 다만 統-國家 형성시까지

「基卒쇼意書」의 효력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民族共

同假憲章」에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또는 「基本合意

書」를 개정하여 「基本쇼意숨」내에 그의 효력을 연장시키는 條

項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4. 束西獨基本儉約과의 比載

가. t生格上의 롬異

前 쯔한 바와 같이 「基卒合意書」는 통일을 지향한 O[U解 · 協

j]」의 段階를 규율하는 南北韓 사이의 基本規範이다. 그러나

束西獨基卒條約은 「T和共存」 단계를 규율하는 동서독간의 基

本規範이다.

이 점에서 雨者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南北韓間의 통일의 과정을 「+D解 · 協/]」, 며 F>[D體僧1j」, 「統-國

家」의 3단계로 구분할 경우 동서독은 이를 「
平和共存」, 

「統-

國家」 2단계로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束西獨基卒條約이 「TYD共存」을 위한 基本規範이라는 점은

問 條約이 
'

동등 자격의 바탕위에서 상호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증진한다'고 규정한 것과(제 1 조 ) 
'

각기 두 나라의 독립과 주

권을 존중한다'고 規走(제 6조)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 29-



이에 반해 「基+合意솝」가 {가[]解 · 協]OJ을 위한 基卒規範이

란 점은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

룩"하고(서문), 
"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 력"하며(제 5 조), 
"

상대빙·에 대한 비방 · 중상을 하

지 아니하머"(제 3 조)라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軍事.t<J l·갸 造

成을 위한 規定(제12조)을 두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나. 條約난 與否

「基+%意書.J가 국가와 국가간의 條 J이 아니란 점은 명칭

자체를 r 條//)J이라 표시하지 않고 A意書의 서문과 본문의 문

안에 r 大·l<일C國3 또는 「朝鮮12il義人12共11]國」이란 公式國號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었다.

이에 반해 束西獨基本條)<·<)이 국가외- 국가간의 條%(J이란 점은

束西獨)(+條7<J 스스로가 그 명칭을 r 條%<)고Vertrag)으로 표

시하고 있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

동서독 중 어느

한 국가도 다른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제 4조),

前文과 本'文에 동서독울 각기 정식 국%인 「獨逸聯邦共和國]

(die Bundesre pu blik Deutsch1and)과 r 獨逸民초共)[[]國」(die

Deutsche Democratische Republik)으로 표시하어 각기 상대

방을 國家로 보는 규정을 7고 있다.

또 한 
"

양국의 주권을 각기 그 들 자신의 국가에 국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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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獨基卒條約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西獨은 束獨의 국가

적 實體·1生을 인정하되 「까國」으로는 보지 않으려고 했으나, 동

독은 서독을 「아國」으로 보고
, 束西獨基卒條約을 국제법상 완

전한 국가간의 條約으로 보 아 왔다.

西獨聯邦憲法裁判9)i-는 束西獨基本條約의 성격에 대하여 內部

關係를 규율하는 國際法上 條約이라고 早1]示하였다.(연방헌법재

판소 판례집 36집, 1권)

다. It容上의 놈異

「基卒合意書」의 내용은 전체로 보아 「+D解와 t鳥/J에 관한 事

項」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束西獨基本條約은 동서

독의 主權平폭에 입각한 善隣關係의 증진 즉, 동서독의 「平+D

共存에 관한 事項」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基卒츰意書」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束西獨基2N條約에

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중 중요한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基本슴意書」는 남북관계를 「特殊關係」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東西獨基本條約은 쌍방을 각각 國章로 보는 여러 규정

(제 6조, 제10조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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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븅本合意書」는 현 停戰體$11를 T+D慷$l]로 전환하는

문제에 콴한 규정(제 5 조 )을 두고 있으나, 束西獨基本條約은

동서독간에 戰爭을 겪은 바 없으므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基%>意書J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東西獨基

本條/d)에 규정되어 있는 事項을 보먼 디음과 같다.

첫째, 束西獨基本條%<J은 - )7의 他-)J' ) p('%表의 원칙을 
"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 국가의 어느 국가도 다른

국기를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니- 디른 국가를 대리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합의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제 4 조).

그러나 「보'+合意書」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束西獨基本條7/J이 - . - 方의 他方 不代表의 원.칙을 if정한 것은

디 F和共存」의 원칙 반엉한 것으로, 이 원칙은 國1祭(%J:<. 두

分祈慷의 國涉11을 인정한 것이머, 이는 이른바 「할슈타인原

則」(HaIlstein Doctrine)을 L표기한 깃이다.

「基+A意書」가 - 方의 他)3' 不代表의 윈칙을 규정하지 않은 
"

.

것은 남과 북이 서로 ]%'[.1詞'方을 7가로 承認하지 않기 때문

이다.

둘쩨, 束西獨보本條%<)은 쌍방이 旣縮結한 제 3국과의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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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유효하다는 「爾효條項」(compatibility c lause)에 관한 규

정(제 9조)을 두고 있으나 「基卒습意書」에는 이러한 「雨立條

項」이 없다. 대부분의 東西 D슴에 관한 조약은 雨立條項을 두

는 것이 通例이다.

단지 獨逸統-과 관련한 1990년 월 31일의 「獨逸統合條約」

제12조에서는 
"

통독과정이 진행중인 현재 동독측의 국제법상

조약들은 조약체결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계속 유효, 조정

또는 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 또는 확인하기로 한다"고 규정

하여, 「雨立條項」을 排除한 예외적인 事例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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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의

內容
a

1. 南 Ib基本슴意書

가. 槪 觀

「南北基+%意:爵」는 서문과 함께 l(lbf[1解(제 1 장), 南北不

可侵(제 2 장), 南北交流 . y/,jJ(제 장), 修]]2 및 發效(제 4 장)

등 4장 25개조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內容은 대략 다

음과 같다.

序文에서는 남북한이 %P和統-·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 노 력할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으며, 南北關係가 통일지향의 暫定的 特

殊關係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 1 장에서는 南北和解에 관한 實踐課題(제 1 조-6조)를 제

시, 분단 47년동안 남북사이에 쌓어진 不信과 對決의 장)A-

고, i<族成뵤 상호간에 ID解와 信賴를 쌓아 나갈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不可侵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FJ束을 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보장해 나갈 구체적인 實踐推置(제 9 조

- 13조)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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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 2장에서 「南北軍事共同委員合」가 앞으로 협의 · 추진

해 나갈 實踐課題를 열거하면서(제12조) 단계적 軍縮實現 문제

의 하나로서 「X量殺傷武譽와 攻擊能力의 除송」를 제시하고 있

다.

「大量殺傷武器」란 개념속에는 /h學武器, 生物學武譽와 함께

核武譽를 포함하는 것으로 南北間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基卒슴意書」에 남북간의 최대현안인 북한의 核開發

저지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일부 異論은 卒旨를 잘못 이해

한데서 기인된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남북간에 經濟交流와 協力, 사람들의 往來와

接觸, 기타 각 분야에서의 교 류와 협력의 실시에 관한 규정(제

15조-21조)을 두고 있다.

제 3장은 남북 쌍방간의 經濟交流와 協力의 목적이 
'

민족경

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

모
"

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交流와 協力

을 非經濟分野에까지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L的 交流에 있어서는 1千萬 離散家族을 비롯한 전체 민족의

오렌 숙원이었던 자유로운 南北住民('주민'을 북측의 반대로 합

의서에서는 
'

民族構成員'으로 표기)간의 자유로운 왕래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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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어놓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끊어진 鐵道 . 道路, 郵便 . 電氣通

信의 設置 · 述結 및 郵便 · 通信交流의 비밀보장(제19-20조)에

합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다각적인 M>,jJ과 對까共1司 진출(제

21조)도 약속하고 였다.

이밖에도 「부+合意書」에는 합의내용의 履37을 보장하고 실

행해 나갈 협의 · 실천기구07fl·委員合, 共1司委員合, 連絡事務所

등)에 관한 조항들을 각 장마다 2-3개 항씩 설정하고 었다.

나. 主홋Pls容 解說

l s 稱 ]l 
團 團 團 . 團 .

w ]

[A)i과 北, 相對方]

「보+%意書]의 정식 명칭은 r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헙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合意書 名稱에서 「남북사이」

로 표헌하고 「대한RJ국」과 r 조선먼주주의인민공화국J 사이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 디%+>意書」의 채택으로 납과 북이 상

호 國章承認을 한 것이 아니라는 意味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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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란에 정식 국호를 明記하고 있는 것은 「基本쇼意書」의 채

택당사자는 남북한이며 「基本쇼意書」 이행과정에서의 행위주체

가 南北韓 政府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南」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을 사실상 管輔 · 統

治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大韓民國」을 의미하고, 「北」은 한반

도 軍事分界線 이북을 사실상 管輔 · 統治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의 北韓을 의미한다.

「相對方」의 개념은 남한의 경우 사실상 「朝鮮民生生義人民共

+D國 政府」가 관할 · 통치하는 인적 · 물적 영역, 북한의 경우

「大韓民國 政府」와 그 인적 · 물적 관할영역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남과 북 및 相對方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政府

當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나, 分野別 · 事案別로 非當局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삽意書]
「基+쇼意書」가 그 명칭을 「憲章」, 「宣言」, 「聲明」, 「章典」

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습意書라고 표시한 것은 단순한 「政

策의 宣츰」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그 實踐意志를 강조하기

위한 「規範」임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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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意書]가 규범이라는 것은 「基갸7意書」의 명칭 이외

에 조항별로 된 形式과 內容, 그리고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諸

般節次(제25조) 등으로 보 아 멍백하다.

團 團 團 團 고

1 序 文 1l 
. -

. ]

「'基卒合意書」에는 서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문에는 「前<J

인 경우와 133>CC인 경우가 있다. 公/lct은 법의 명칭앞에

게재되머 l-j[f%은 그 뒤에 게재핀다. r 基本合意書.J의 서문은

r 基+)意書」 명칭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公 cc이 아닌

3)i]3디이다.

前文은 L-L 법의 제정 유래, 基+精神과 原1:>l] 등을 선언한 것

으로서 그 법의 일부를 헝성하고 각 條1(i의 해석기준이 된다.

[祖國統- 3大 原1:Il]의 . Ill:確認]

]:- 
-文은 "

분단된 조 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져레의

뜻에 따라 7 . 4남북공동성멍에서 천명된 조 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i:言하고 

있다.

P . 4南北共同聲[i)jJ에 표시된 r 政策의 宣'語'」으로서의 조 국통

일 3대 원칙이 「基本合意書]에 HJ족의 - 일추진 원칙으로서 再

閑13)]되었다. 7 . 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祖國統- 3대 원칙은

r 自生統-의 原則」, 「平-+[]統-의 原則」, 「民族大團結의 윈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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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인정하고 펑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基卒습意書] 序文에서 이러한 규정을 宣言한 것은 남북한이

화해 · 협력을 통한 民族共5翟 회복과 平+D定着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統-에 접근하려는 基卒構想을 반영한 것이다.

화해 · 협력을 통한 平+[1定着을 목표로 한다면 남북한의 관게

를 국가간의 관계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祖國統-을 위해서는

이에 역행 · 모순되는 國章의 承認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r겹1合意書」는 평화정착만을 목표로 하고 統-을 포기한 것

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

[有北韓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간의 관게

가 아닌 暫定的 特殊關係로 규정한 것이다.

「基+슴意書」에서 「特殊關係」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立場에서 볼 때, 「特殊關係」란 「中밧的 法律+

의 政府(central de jure governmen t )」로 구성되는 大韓民國

과 「地方的 享.實.l-·.의 政府(local de facto governmen t )J로 구

성되는 政治實體인 북한의 관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規定이 우리 憲法 제 3 조의 領1條項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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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1 僅 ] · 體制 認定 . 糖

「基本습意書」 제 1 조는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

정하고 존중한다"고 規走하고 있다.

「基本삽意書0 제 1 조 에만 「體制」라는 용어(북측 합의서 문안

에는 「制度」로 명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走義規定이

없다. 그러므로 慷制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解釋의 문제가

제기된다.

體制는 「實假」(entity)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政治告1]度의

권력구조 또는 憲法秩序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基

本습意書」에 있어서의 「假常1]」는 이념 · 제도 · 정권 · 인적 구성

등을 포괄하는 線습的인 개념으로서 남북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제도와 政治的 實體(政府)를 포 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慷制의 認定 · 尊重은 남북쌍방이 상대방의 정치 · 경

제 · 사회 · 문화제도를 認定 · 尊重하는 동시에 南北政府의 실질

적 管輔權을 인정 · 존중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한 政府가 한

반도 문제해결의 - 次的 當事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假制認定 · 尊重이 국제법상 國家承認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며 序文에 남북관계를 「特殊關係」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상호 慷制認走 조항을 설정한 것은 남북이 상대방을 國際法上

-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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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로 承認하지 않으면서도 事實上의 政治的 實體로 인정한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認定 . 尊重」은 詞·까((J 인정 · 존중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詞·>]的 인정 · 존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詞·y}-的 . 詞·內(l(J 인정 · 존중의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대방의 內部問題 不-d<·涉의

原則을 고려해 볼 때, 여기의 「認定 · 尊重」은 對+까[fJ 인정 · 존

중을 의미히는 것으로 해석핀다. 왜냐하면 紂1>k](19 인정 · 존중

은 제 2 조의 상대방의 內部問題에 간섭하지 아니한디1 규정에

반영, IL 다 -<濯化되어 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認走 · 尊重J은 對까1)9 인정 · 존중을 뜻하머 對內

l
!]{J 인정 . 존중은 이에 포함도]지 앓는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

相對方의 체제를 반영한 實 法을 ·]'y]Jl<J으로 인정 · 존중하여

야 하나, 對內的으로 상대방의 實定法을 인정 · 수용해야 할 義

務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효場에서 볼 때 「基本合意書]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社合1義體制를 대외적으로 용인해야 하나, 이를 對內

[d(J으로 수용하어 우리의 국내 1을 개정해야 한다든가, 국내에

서의 共産1義 활동의 認定과 合法/h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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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 pl臧1爾 ) 階

「基本삽意書」 제 2조는 
"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

섭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內部問題 ) r干涉의 原則」을 며

문화하였다. 일반 國際法上 모든 국가는 「國內問題 不干涉의

原則」에 따라 他國의 국내문제에 干涉할 수 엾다.

「基本合意書」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國家로 보 지 않으므

로 국가를 전제로 한 일반 國際法上 원척인 「國內問題 不干涉

의 原則」은 남과 북사이에 적용될 수 없다.

또 한 남북한이 國際聯쇼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基)p습

意書」가 쌍방관계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特殊關係로 규정함으

로써 국제연합 회원국간의 「國內問題 不干涉의 原則」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基本슴意書」에 內히]問題 r구涉의 原則을 규

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Ps奇61 題]

국제법상 「國內問題」는 대내 · 대외적으로 國章의 배타적 관

할에 속하는 사항 즉, 國家가 단독 ·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

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排他的 管輔權에 속하는 사항

으로는 대내적 문제로서 政治制度 선택, 國籍賦典, 軍備規模 결

정 등을 들 수 있고, 대외적인 아交問題로는 관세 · 이민, 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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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軍事安保11,力慷$l] 5L축 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國際聯合憲章 )% 國際慣+j'에 따라 國際5FlU 및 )L權

에 관한 사항인 북한의 核武器 개발, A權問題 등은 인류의 공

동문제로서 內部問窟가 아니다.

반면, 北韓이 우리에게 상호 體制認定 · 尊重原則에 반하는

國家保安法 철페, 密/<,北'者 석방, 혀스피리트 11練 중지, 美軍徹

收, J<産黨 5法/h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싱- 國內問題에

준하는 것으로 內部問題 /-l'·涉에 해당힌-다.

[H2- ()y]

r 干涉」이란 국제)$ 주체가 국제법상 權源없이 - ) 의 의사를

他方에게 他方의 의사에 반하여 驗制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강제의 
'A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1·- - 方이 타방의 內部問題에 개입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 경우에는 -
'

13)y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勸·2/나 提議, 또는 1)'L議는 간섭이 아니다.

T·涉의 유헝에는 무력시위 · 武 j'J史 · 봉쇄 등에 의한 軍事

的 T·涉, 반정부 소요 · 暴動錮動 · 태업 둥에 의한 i政治的 T涉,

관세조작 · 輪)[,規制 · 재산동결 · 외환조작 등에 의한 經濟的 干

涉이 있으머, 他方의 의사에 驗制的 效果를 미치는 것이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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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干涉이 된다.

그러나 「한 · 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美國의 개입 등 條約規

衛를 위한 간섭, 상대측 政府의 要請에 의한 간섭, 國際原子力

機構(lAEA)의 강제 核찹樂 등 유엔 및 국제기구 決議에 의한

集團的 간섭, 집단살해에 대한 /,道的 간섭 등은 國際法上 적

법한 干涉으로 간주되고 있다.

「基卒습意書」 제 3조는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 중 .

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제 4 조는 
"

남과 북은 상대방

을 파괴 ·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상호 排誇 · 中傷의 중지와 破壞 · 類楓行爲의 금지는 상대방

의 慷制認定 · 尊重을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排誇 · 中傷]

「排誇 · 中傷」은 정부 · 정당 및 政府支援團體가 공식 · 비공식

매체를 통해 사실을 至曲報道하거나 過大宣傳 및 排誇으로 상

대방의 명예 · 감정을 훼손하고 敏對感을 갖도록 하는 諸 行爲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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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北韓이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

군부파쇼", 
"

미제식민

지" 등의 표현은 排誇 · 中傷에 해당되어 「基本合意書」 제 3조

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人權問題 실상 보도 및 개선 요구, 상대방

의 정치 · 경제 · 사회 實相에 대한 學問的 批判, 개방 · 개혁 권

고, 상대방 統--方案에 대한 이론적 IIh<l] 등 남북간의 바族同

貿性 회복이나 國際舞·臺에서의 自科·c· 앙양 등을 위하여 행헤

지는 善意의 批>Fl] · 批評7'j'爲는 비빙- · 중상으로 볼 수 없다.

[破壞 · 顯積]

「破壞 · 顯積」은 상대방 체제를 携亂 · 瓦解할 목적으로 사전

계 된 폭력 · 비폭력의 諸 T-段을 동원한 물리적 威脅7-'0恥를

말한다.

여기에는 간%파송, 무장공비 71두, 요인암살, 테러, 선박 . 힝-

공기의 납치, 주요시설 폭파 등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相對

)j'의 체제를 직 ·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行爲와 비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魏制威脅 행위. 즉 反政府團健나 국제 테러집단

에 대한 자금 및 펀의제공, V政府團假 · 勢9J에 대한 鼓舞 · 支

援 활동, 선전섰동적 편지공세, 불온전단 살포 등도 破壞 · 順積

Ti'爲에 해딩-되어 「基本>意書」 제 4 조의 규정에 의해 &JI.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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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隆

[ 第 5條 l · 現 伸戰賊態 平5鬪%態屋 轉換
J

「基卒슴意書」 제 5조는 
"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

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 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

다"고 規走하고 있다.

남과 북이 상호 不信과 反目을 해소하고 和解 · 協力의 기틀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現 停환狀態의 후fD狀態로의 전환

이 절실히 요구된다.

[現 停戰狀態]

국제법상 戰爭狀態는 사실상 散對行爲 또는 宣戰布告로 시작

되어 平和條約의 체결로 종료되는 것이 일뱐적이다. 평화조약

이 체결되기 전에 停환協走이 체결되어 敵對行爲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도 그 상태는 戰爭狀態이며 평화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1953 7월 27일에 「停戰協走」이 체결되었지만, 현재

「후fD에 관한 쇼意」가 쌍방간에 채택되지 아니하여 아직 남북

한은 戰爭狀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53년의 「停戰協定」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他方으로 하여

서명되었다. 따라서 停戰協定의 署名當事者는 국제연합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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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며 大韓民國은 제외되어 있다.

3러나 停戰協定의 서명당사자는 아니지만 한국은 전쟁의 生

交戰國이며 당시 국제연i(사령관에게 作戰權을 이양하였는

바, 국제언합군사렁관은 국제언합뿐만 아니라 韓國을 대리하어

停戰協定에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은 당언히 停戰6>,定의 法

[l{J 當事者로 볼 수 있다.

또 한 )停戰 /)定 제60힝-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

회담을 휴전후 :D월내에 소1]한다"는 )Ali과 유엔總合 결의

(1953.8.28)및 베를린 美 · 英 · 佛 · 蘇 y]-務-艮官 회담(1954.2.

28)에 의거, 한핵-은 이1]] 제네바 政治含談(1954.4.26-6. 15)의

當事名'로 참가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停戰健制를 L·)하벼燈制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

하는 政治合談의 當[事名- 자격을 당연히 가지며, 이점은 北韓이

1974넌 3월 25일 朝 · 美-·P和1%定 綿結을 위한 회담을 提議하기

이전의 각종 提案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에컨대, 1973년 4월 5일 당시 정무원총리 金[H의 대남제의와

1973년 6월 3일 김일성의 01띠圍統- 5-大 綱71%J에서 북한은 남

북간의 T+0協走 체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國際聯%과 북한 · 중국간의 헌 停戰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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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는 남과 북간의 현 停戰狀態라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現 停戰狀態」라고 표시한 것은 경우에 따라 전 · 후 양자를 모

두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현 停戰狀態

를 Tf매h態로 전환하여 )[D解 · t皇力의 기반을 조 성하려는 동

제 5조의 趣旨에 어굣나는 것은 아니다.

[南北사이의 공고한 T和狀態]

현 停戰狀態를 「남북사이의」 T+U狀態로 전환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현 停戰狀態가 國際聯合과 북한 · 중국간의 상태이든 남

과 북간의 상태이든 불문하고 장차의 平1바<態는 남과 북의 T

和狀態로 전환하려는 뜻이다.

환언하면, 남북사이의 平 매X態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現 停

戰協定」이 「TfD에 관한 슴意」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 「T+D에

관한 삽意」는 남과 북을 當事者로 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뜻

이다.

국제법상 休戰協定의 당사자와 그 후에 체결되는 T+D條約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됨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慣行이다. 특

히 聯쇼軍을 편성하여 參戰하는 경우는 /木戰協定의 당사자와

平>[0條約의 당사자는 각기 별도로 정해지며, 양자의 當事者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通例이다.

따라서 「停戰協走」의 당사자가 國際聯습과 北韓 · 中國이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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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 . 大韓民國과 北韓 · l·l·l國이든 불문하고 장차 체결될

PT+[]에 관한 %意」의 當事者는 「남과 북」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停戰%,走」 제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을 보장하기 위해서 「關係 各國政府」의 대표로 구성된 政治合

談을 개최하도록 히는 규정울 두었으며, 동 규정에 의거 1953

넌 8월 28일 -1엔총회는 政治合談의 개최를 권고하는 決議

[OA/Res.711(VI[)]를 채택兎다.

동 決議는 「停戰1%, J 제60항의 「關係 各國政府」의 범위를,

국제연호CC측에 <朝브2國을 i 함하는 16개 參戰國, 공산군측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원한다먼 蘇聯이 포 함될 수

있다고 하었다.

同 決議에 의 H, 상기 國家의 정부가 참가한(남아언방 불침-)

제데% ff%(SA이이 1954년 4.월 26il-IF터 0월 15일3지 개최되

게 도]였다. 따라서 한국문제의 政治的 當事者, 즉 「T+[]에 관한

合意」의 당사지는 상기 1953년 8 28일의 유엔총최의 決議에

서 그 +tv據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現 停戰協1」을 대체하/ 합의서는 상기 유엔총회

의 決議에 포 함되어 있는 남과 북을 當事%·로 하고, 관계 국가

들이 보 증하는 형식으로 채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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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r 基卒쇼意書」 제 5조의 「南北사이의 平10狀態」란 남

3 북을 當事者로 하]h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의 決議에

포 함된 관계 국가들이 보증하는 平和狀態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결국, r 基28습意書」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北韓은 「對美 平

fD協定」의 체결을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 鷗聽朝利浦 動

「基本合意書」 제 6조는 
"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

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

동으로 노력한다"고 規定하고, 제21조는 
"

남과 북은 국제무대

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

으로 진출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相對方을 상호 적대시하고 排誇하는 태

도를 취해 왔으나, 이제는 서로 +D解하고 協力하여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國際舞是]
「國際舞是」란 國際組織 또는 제 3국과 관련된 國際關係를 뜻

하는 것이나, 南1韓問의 잠정적인 관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國際聯合 또는 제 3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는 國際舞臺

'

奉 51 -

x



에 해당하나 南北韓 대표만이 회합하는 회의는 그 合議場所의

韓牛島 內아를 불문하고 國際舞·屬:가 아니다.

[對決競爭의 111]]·A 相흐協/J]
"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의 規定은 적대적

태도와 이기적 競爭을 버리고 상호 
7支援 

· y/,j)한다는 의미로서

國際社숍에서도 상호 체제 인정 · 존중, 內部問題 不干涉, 비방

· 중상 중지 및 파괴 · 전복행위 313 등의 努力을 경주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까'交1'l%) 詞'[0: · 競爭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基1%意書]에 남과 북의 對等關係를 설정하지 않고 
"

공동

으로"라고 표헌한 것은 남과 북이 상호 相對')j'의 國家·l'<l:을 부

인하려는 뜻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分野에서의 相互 IA>))J]
"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등 어러분야에서 서로 헙력하며"

의 제21조 前段 規定은 경제, 과학기술, 사최 · 문화 등 여러분

야에서 國際機構나 1퍼1祭合-議에서 서로 支援 . y),調히-고, 헤당분

야에서의 協力事業을 추진한다1<- 의미이다.

[對까에 共 ]으로 進1<B]

「對아J의 의미는 남측지역과 북今지역을 제외한 제 3국을 포

함하여 國1祭機構나 國1祭行-事 등도 포함된다.

醉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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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 國際機構에의 가입 지원, 국제행사의 共同生催, 국제경기에

의 단일팀 구성 · 참가 등이 포 함될 것이다.

團 團霧 國 J

「基本쇼意書」 제 9 조는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規

定하고 았다. 이 규정은 「武力行1使禁止의 原則」을 규정한 것으

로 「基本슴意춤」의 조 항중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本습意書」 제 5 조 에 
"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 9 조에 武力行使禁

I L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武力行使禁止의 규제

장치는 2중으로 되어 있다.

이미 남북한이 각각 國際聯쇼에 가입함으로써 國際聯슴憲章

제 2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과 북은 武 0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제 9조에서 이 원칙을 쌍무적으로 再確認하

였다는 데에 意義가 있다.

[武力不7吏]

a뎌J」은 물리적인 험에 의한 威脅이나 使用을 포 함하고 있

으며 여기에는 戰爭뿐 아니라 武7]復1/L도 해당된다. 그러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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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武力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아니며 「自衛權의 行

使」나 國際聯>에 의한 「集團61J 强制指置」(헌장 제 7 장)에 참

여한 武')J의 J'0吏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 아야 한다.

南北韓은 국제언합의 含貝國이 되었으므로 國際聯合憲章의

법적 구속을 받으머, 園際聯%憲'章 제'10;-3조는 
"

국제연합 가맹

국의 이 헌장에 의한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과 북은 國際聯合憲章에 의한 l)]AM積의 행사와 集團的 强制

推置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데k+(意書 」 제 9 조의 2<j)/7使는 d衛權의 행사

에 의한 AOJJ'3'使와 집단적 5에<l]指置에 의한 武)l)ff院는 제외

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1986년 9월 22일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의 r 스독촐름13,

A<JJ 제11조는 
" -V력침공이 있을 경우, 國際聯7憲章에 규정된

대로 參께國들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에 대해 본래의 權1'l]

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武7]에 의한 侵略]
"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武力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領1에 침입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여기의 r 武/J侵

Il%J에는 問接佛11%은 포 함되지 아니하며 問接侵略은 제 4 조의

顯積行爲에 대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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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侵略(aggression)은 侵犯(invasion)으로 해석해야 한

다. 국제법상 侵略은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난다. 남북관계는 국

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侵略이란 용어는 남과 북의 관

계에서는 적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侵犯으로 해석해야 한다.

1932년의 「군축회의 안전보장위원회의 침략정의안」 제 1 조 ,

1933년의 國際聯盟에 제출된 소련의 「侵略定義案」 제 1 조 ,

1956년의 國際聯슴總含에 제출된 이란 · 파키스탄의 「침략정의

안」 제 2조 등은 侵略과 侵測,을 구별하고 있다

1974년 12월 14일 유엔總合決議 3314(XX1X)에 의한 침략

의 定義 채택에 따라 현재 유엔총회에 제기된 인류의 安소과

平>[D에 대한 犯罪는 침략행위, 침략위협, 무력침략 준비, 他國

領土內에 무장반도 조직 · 고무, 他國內 내란 · 테러활동 조장

등 13가지이다.

B끄트] · 珍1b關미 T輔 戀願1]

「基本合意춤」 제10조는 
"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을 규정한 것으로, 제 9 조의 武

j]行使禁止의 원칙과 함께 국가간 基本條約(우호선린협조조약)

이나 不可侵協定에 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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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見對교과 紛爭]

「意見對효」은 紛爭(dispute)이전의 :事態(situation)를 말한

다. 그러니- - · 方의 요구가 아직 없거나 또는 - 方의 요구가 있

어도 他')7의 거절이 없는 경우는 紛爭이 아니라 享.態이다. 동

조 의 意見詞')1:은 분쟁이전의 단계이)L뢰 事態라고 해석해도 무

방하다.

일IV-적으로 「紛·보J이란 국제법상의 法다1壤係 또는 국제정치

상의 利害關係에 관한 意見術突이라고 할 수 있다. 國際法..1/.의

紛爭은 현행의 法律關係 · 權+l]義務關係에 입-각한 분쟁인데 반

해, 국제졍치상의 紛爭은 헌헹의 法(P-'關係 · 權11]義務關係를 떠

니써 그깃의 變更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을 否認하는 분쟁이

다.

紛爭은 종종 戰爭이나 武)J使用으로 진행될 기느성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남북간의 TID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紛爭을 VA

이나 iOJ의 ),1-용에 Il /·訴하지 않고 o]아0的으로 해결하자는 것

이다.

[到'話와 協商]

意見對立과 紛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對話(dialogue)는 토론을 통한 상호 讓步와 妥'l%y,에 의한 합의

도 달이나 - 致.·%을 찾아내는 協商(negotiation)이나 흥정(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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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로가 전달한 內容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자기측 주장

을 취하는 含談(talks)으로서의 對話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습意書의 對話는 남북간에 相互理解 · 妥協 · 調整

및 쇼意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交涉 내지 協商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포괄하는 槪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協商이란 
"

개인과 집단 또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공통적 이해관계를 조정 · 타협해 나가는 상호

작용의 한 형태" 또는 
"

商去來에서 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흥정

이 아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이루어 나가

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같이 對話와 協商은 적대 · 반목보다는 妥協과 和삽을,

- 方生義보다는 相互生義와 妥協生義를 지향하는 긍정적 개념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 對話와 協商이야말로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 當事者가 주체가 되어 武力이나 暴力이 아닌 평화적 방법

으로 意보對효이나 紛爭을 해소할 수 있는 제 1 차적 방법이다.

그러나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周旋, 쑈介, 調停 등의 분쟁해

결 방법이 排除되는 것은 아니다.

T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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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해결방법에 따른다는 뜻은 武]J이 아닌 政(예<J 또

는 司法(](J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政治[IWJ 解決')7法으로서의 외교적 수단은 d) 紛爭當事者들이

직접 만나서 분쟁을 협의 · 해결하는 浦葛'交涉 恭 合議形式을

동헤 %涉의 公開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는

國際合議를 통한 
'交涉 

卽 제3자가 적접 · 간접으로 분쟁에 개입,

분쟁당사자들의 양보를 유도하는 周族 또는 幹族과 伸介 1 당

사자들이 協1{J에 의해 미리 설징한 제 3자적 국제기관에 문제

헤결을 )길기고 이 기관이 제시하는 紛爭解決 내용에 따라 뵨쟁

을 해결하는 방법인 調停 등이 있다.

法[l<J 紛爭·에 대한 解決)j'法-인로 중요한 것은 國際司法裁%tI]f%·

의 재판이다. 남북한이 모 두 國1祭聯)에 가입循으므로 국제연

합헌장 제93조 1항의 v-정에 따리- Ic적 분쟁을 國際司法裁判所

에 제소하여 해걸할 수 있다.

그러니- 남북한이 법적 분쟁을 國際,.[]法裁+Il)-w·에 제소해도 남

과 북이 상호 상대방을 國家로 承認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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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第11僅 l · 不可侵 境界線과 區域

「基本습意솜」 제11조는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y월 27일자 軍事停戰에 관한 t皇定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規走하고

있다.

戰後 일본군의 武裝解除를 위해 미 · 소간에 임의로 설정한

38' 軍事分界線이 1953년 7월 停戰協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헌재 不페侵 境界線을 명백히 해 둘 필요에 따라 이 規走을 두

게 되었다.

[不2侵 境界線]

제11조는 「境界線」으로 표시하고 「鄲境線」으로 표시하지 앓

았다. 일반적으로 不可侵協定에서 「國境線」으로 표시하는 것이

通例이나 남북한간의 관계가 민족내부의 特殊關係임을 고려하

여 국가와 국가간의 콴계에서 인정되는 「國境線」이라 하지 않

고 「境界線」으로 규정한 것이다.

[軍事分界線]

남북한간의 境界線은 1945년 9월 2일 聯合軍 最高司슈官의

「- 般命슈 제 1호」에 의한 38'선과 1953년 7월 27일의 「停戰協

定」에 의한 「軍事分界線]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停戰協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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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軍事分界線」이 근 40년동안 남과 북을 分界해 온 현

실을 존중하어 r 軍事分界6J을 남북한의 「境界線」으로 정한 것

이다.

[曾))'이 管輔하어 온 區城]
"

쌍)굉-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陸 It과 海.]-.을 구별하어 4 아

야 한다. IfJ-.의 겅우, 납측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軍事分界線

이남의 지역(정전협정 제1 항 L %)이며, 북今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軍事分界線 이북의 구역이다.

군사분게선 이남의 非武裝地普에 관한 省1糖權은 聯合軍司슈

官과 Vj기%停戰委0合에 있으며, 군사분게선 이북의 非武裝)'也帝

에 대한 管[+射根은 북한군최고사렁관과 중국인민지윈군사렁관

및 軍.t]-%停戰-%貝合에게 각각 있으나(정진헙정 제 8 조-제10

조), 이들 지역도 각각 쌍방이 管糖-하여 온 區城으로 IL아야

할 것이다.

海 L의 겅우 陸 1·.의 경우처럼 「l;i백2%, J 에 납북간의 군사분

계선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毛 소지가 있으니-, 사

실상 국제연합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마i海의 r 北方境浮4J과

東 i의 「軍事分界線 延長線」을 북한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어 2췬

전협정후 20년간 남북한에 의해 관행으로 A지 · 준수해 왔으므
a

로, 남북간의 해상구역은 「LIL)j'境界線/]- 「軍事分界線 延長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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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획되는 것이다.

停戰協定은 海上境界線과 관련하여 육지나 섬을 기초로

隣接水城 존중, 6 · 25전의 管糖權 존중, 西海 5개 島煥群은 한

국측이, 나머지 섬은 북한측이 관할할 것 등의 原則을 제시하

고 있어 北方境界線은 이러한 규정을 具體化한 것으로 가장 적

합한 것이다.

「基卒쇼意書」 제12조는 
"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

성 ·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 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

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

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 추진한다"고 規定하

고 있다.

제12조는 남북간의 平+0를 보 장하기 위한 軍事的 信賴構築과

軍縮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軍事練習의 通報와 統制, 軍人+

교 류 및 情報交換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攻擊用武譽(공격능

력)의 除솟를 먼저 실시한 후 段階的인 軍縮을 추진토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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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우리측은 軍事9<J 信1則 築惜置를 독립된 조 항으로 규정하자

는 효場이었으니-, 북측이 이를 계속 거부합에 따라 이를 南北

軍事共1司委員合가 誇,'議 · 解決할 문제에 포함시커 規定한 것이

다.

[軍事(f) 信賴造成]

o·PA'.的 信賴造/d트]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리누 J(3'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1975년 8월 1일 유럽

에서의 緊張緩+D를 위한 「헬싱키 최종결의」(1-1elsinki Final

Act)에는 P信1射背築惜園:J(CBM)가 포 함되어 있다.

이 결의의 이행을 위해 1986년 9힐 19일에 r 스 속홀룸협익CI

(Stocholm Document)이 채댁되었으며 동 協約에는 「10賴 및
'(保構築고CSBM)이 

포 함되어 있다, r )ic本쇼意書] 제12조는

r 스 독홀름협약J의 내용을 일부 援用한 것이다.

요컨대, 「'基卒>意書1 제12조의 「軍事的 信賴造成]이린. 남북

한이 상호 相詞'方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아니할 것이며, 軍備의

維持는 상대방이 공격해 올 경우 이를 防劉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뢰를 갖도록 環'境과 %j나1·을 조 성하는 諸般 推置를 말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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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的 信賴構築 방안인 「대규모 部隊移動과 單事練習의 通

報 및 統制問題」는 우선 軍事 11練 · 機動의 사전통보로 의구심

을 배제한 후 軍事 11鍊 · 機動의 規模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여

기서 「統制」는 「通報」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前方配置 부대의

後方移動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非武裝地帝의 平(D的 fl]用問題」는 DMZ내에서 停戰協走을

준수, 停戰協定대로 DMZ를 완충지대화하여 상호 武力術突의

위험을 제거하고 戰爭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DMZ를 停戰1鳥定대로 원상회복하려면 공용화기 · 자동화기의

제거, 民政警察(1,000명) 쵸과요원 철수, 共同監視小組 활동 부

활, 南北共同監視團 구성 · 조 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DMZ의 平和的 利用에는 공동학술조사 · 공동어로작업의 실

시, 특정지역에 면회장소 · 공동경기장 · 회의장 · 우편물 교 환소

등 交流센터 설치 · 운영, 그리고 숙박시설 · 교역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토 대로 남북간 습意에 따라 「平和市」로의 확대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軍人+ 交流問題0는 軍 )L+問의 상호 訪問을 통해 그 동안

쌓인 敵對感을 풀고 상호 理解를 증진시킴으로써 신뢰를 조성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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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情報의 交換問題]는 상호간에 軍事活動에 대한 透明度

를 향상시켜 軍事(l A訪 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國防

贊 · 兵)l-J등에 관한 자료의 公開 및 
'交換이 

포함될 수 있다.

[軍 縮]

「基+合意書」 제12조의 j.E縮 즉, 「軍備縮小」(disarmamen이

는 「軍偏統制」(arlns con trol)와 「軍偏의 亂-t(l<J 制限」(terri-

torial limitation o f arms )을 포함하는 意味로 해석해야 한다.

軍)f窟縮小, )-+j:偏減縮(arms re duction), 軍/圖>l]限(linIitatiou

o f armamen ts ), 1+0龍%Ell] 등은 어러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

으 니., 일반적으로 軍僅統制는 군비축소, 군비감축, 군비제한을

모 두 포 함하는 6f헤{J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基+介意南3 제12조의 P+:縮]은 포괄적인 의미의 軍

備統制로 해석해야 한다.

O·E備의 71511<1<J 制限3은 상적 의미의 :‥l-(縮의 개q괴는 구

별되는 것으로 군비의 空問(l<J fl>l]限 즉, 일정한 지역의 非武裝

化를 의미하머, 이를 l<p)(化(neutralization) 또는 非武裝化

(demi1itarizahon)라고 한다.

남북사이의 軍縮은 공격용 무기의 후방이동, 군사비행장의

位置制限 등 軍備의 領 L的 6>l]限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r 基本合

意書」 제12조의 「軍辯0은 「軍備의 領[:OYJ 制1;ltJ을 포 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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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l 第13條 l · 軍事當周者問 直通電話 設

「基卒습意書」제13조는 
"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는 軍事的 信賴構築의

중요한 수단이다.

제12조에서 대부분의 군사적 信賴構築指置 관련 사항이 독립

된 조항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南北軍事共同委員合의 기능에 포

함되었으나 軍事當局者사이의 直通電話 설치는 독립된 軍事的

信賴構築 조 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측은 19%년 2월 1일 「20개 示範實踐事業」 제20항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시한 이래, 주요 討北提案時 수차례 군사당

국자간 直通電話 설치를 제안해 왔으며, 제 1 차 남북고위급회

담에서는 政治 · 軍事的 ){름賴構築方案의 하나로 
"

한국의 국방부

장관곽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의 직통전화 셜치"를 提案한 바

있다. ·

반면에 북한은 19韶년 11월 7일 「包拒的 平)[D方案」에서 처

음 제시한 이래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방안」의 하나로 주요 提案에 포 함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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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북한이 
'

1虹通電話 設置 · 運營에 관한 구체적 사항만

합의하면 당장 實現끼'能한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1972년 7월

4일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힙씌서」와 현재 운용

되고 있는 南北赤-j-·추間 直通電話 운용방식이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偶舊1(J 武力衡突]

l'/基+쇼意書」 제13조의 「偶發(]<J」 무력충돌은 어느 일방의

「쇼圖的]인 의사에 의한 경우도 2L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3조는 l([通電話 설치의 목적을 r 偶發(l<J.」 무력충돌과 그의

확대방지에 %dI;11하고 있다. 그러니- 님-북사이의 어떤 무력충돌

o] r 偶發[l{J」sl지 「쇼圖1<OJ인지 구1<)하기 어렵기 때문에 P'偶發

l>PJ」 무력충돌은 어느 일방의 3>圓」에 의한 무력충돌을 포합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軍事當局-% 사이의 l]>l:通電話]

軍事[l{J 信賴構築惜置의 s<1환으로 l<·]:通電話를 설치하는 것이

므로 10] 條의 대1%긔%.當局<t- 
. 1는 軍事問題에 관한 당국자를 의미

하는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북측에서는

인민무력부장과 북한군 총考모장을 軍事當局者로 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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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通電話는 현재 남북간에 운용되고 있는 有線電話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군사당국자간 直通電話 설치의 목적

이 우발적인 武力術突과 그 擴大防1L라는 점에서 볼 때, 긴급

성을 요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有線뿐만 아니라 無線電話, 나아

가 FAX도 포 함될 수 있을 것이다.

「基本쇼意書」 제15조는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

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規定하고, 제16조는 
"

남과 북은

과학 · 기술, 교 육, 문학 ·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

오
, 텔레비젼 및 출관물을 비롯한 출판 · 보도 등 여러 분야에

서 교 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規走하고 있다.

경제 · 사회 · 문화 등 諸 s-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은 통일과정

에서 「社윱 · 文化 · 經濟共同體」 형성에 필히 요구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不)(言과 紂法,을 해소하고 異貿1된 민족사회의 同貿

·注을 회복하여 統-國家를 형성하기 위해 펼요한 것이다.

제15조와 제16조는 經濟交流 · t鳥力과 기타 分野의 교류 · 협

력에 관한 根據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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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內部交流]
r 民族內部'交流」로서의 물자교류라는 의미는 南北뼈問의 물자

교류가 국가와 국가간의 貿易0]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기본합

의서 서문의 暫定1{J 特殊關係리윽5 規定으로부터 당연히 연유되

는 것이다.

우리측은 r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라 남북

간의 物,!] 移動을 輸1Lh · 輪)A,이 아닌 擔出 · 徹/L으로 -7정하먼

서 상호간 擔 · IIi/(, 물품에 대해서는 內郞交-易으로 간주, 관세

및 기타 국제무역에서 고려되는 稅企을 부과하지 않고 였다.

[여러 分野]

제16조는 어러 分野에서의 2流와 M>,-)J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바, 
" 고]-학 · 기술, 문학 · 예술, 출판 · 보도 등"의 規定은

例示1)W) 규정으로서, 例]j-<된 分野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分+'>·도 포 兮되는 것으로 해석毛다.

납북한은 r 여러 分1J/1의 내용에 >M%部門이 포 함되는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다.

w1 
第]71A . 第181)%i , m往%< · 接觸 現과 離散家族

l 團 . 團 . . . . . . ]

間題 解決

「基+%意書] 제17조는 
"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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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가족 ·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

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

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規走하고

있다.

제r조는 A的 交流에 관한 규정이고, 제18조는 離散章族 問

[民族構成員]

정부는 p ( · 7特別宣言」을 통해 民族構成員의 범위를 남북 및

해의동포로 규정하였으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統-

祖國을 「민족성원 모 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설정

하였다.

따라서 基卒쇼意書 제17조에 규정된 民族構成員의 의미는 南

北韓 住民과 海아同胞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自由로운 ii來와 接觸]

「往來」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 相對方 地城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接觸」이란 전화 · 편지 및 회합을 통한 相互

意見交換을 말하는 것이다.

러나 남북 쌍방주민의 由의사에 따른 왕래 · 접촉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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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쌍방 當8의 許]l']'를 받지 않고 往來와 接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離敗家族 · 親戚]

「離/i'if家族 · 親戚」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南北韓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우리측은 1985. 8. 27 제 9 차 Au'北赤-l·

字含談에서 헤어절 당시의 章族과 그 후 출생한 f'-x'를 r 남북왕

는 4촌으로 할 것읕 提議한 바 있다.

[기티- A道(1%J 問題]

기타 )L道(l<J 問題의 개h]과 I l]위는 이산가족 · 친척의 서신거

래, 왕래 · 상봉 · 방문 및 p][結%이외의 非政治的인 문제로 한

정되어야 깃이다.

우리今은 1985. 5. % 제 8 차 적십자 본회담에서 r끼타 A道

l
'

]{J 問1J로 死'亡'者의 A-품 · 유골 송환, 분묘이장 등을 例示한

바 있다.

r 基+E意書」 제24조는 
"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 보 충할

수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앞으로의 l:1티h關係 進展에 대비하어

補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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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條約의 경우 개정의 貿과 둘에 따라서 Amend-

men t 와 Revision으로 구분되는데 Amendment는 조 약의 개별

조항내지 일부 조항을 고 치는 것이고, Revision은 條約規走을

전면적으로 고 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슴意書 영문해석을 Amendments로 한 것에

비추어 보면 t 條의 의미는 일부조항 및 개별조항만을 개정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條約改正의 정상적 방법은 當事者들의 슴意書에

의하며 「基卒습意書」가 
"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것
唱

은 이러한 조 약개정의 - 般原則을 강조한 점이다.

특히 규정의 修正 · 補充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향후 狀況變

/h에 맞추어 합의서 의무이행을 위한 保障手段 등에 관한 규정

을 넣을 수 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이다.

[發效에 필요한 節次]

「基本슴意書」 제25조는 
"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고 規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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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終結條項(final c lause), 또는 形式條項(formal

c lause)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일빈적으로 內容과는 상관

없이 條{<J 그 자체에 관한 문제, 즉 조약문의 認證節次, 조약의

OJ發生 절차 및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r 基本%意書」는 효력의 發生時期와 節次에 관해 규정하고 있

는 비., 
"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란 남북 쌍방이 각기 힙시서

效1J發<h을 위한 %g-내법적 
節次를 의미하는 것으로 南北韓이

반드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한 반드시 議

合의 批>f/<l·<]意률 2-]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Lf의 交·1奐]
"

2그 1뵨을 서로 교%l-한 날J>L터"리-는 의미는 發效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文本을 서로 교 환한 날로부터라는 뜻이머, 이는

구속을 받것1다는 1司意·貞)]-<를 서로 와31하는 절차이다.

여기에는 批;f(3芽 등의 交換에 의한 1깡법과 교 환을 확인하는

議事錄을 작성히는 방법이 있으나, r 基本合意밥」는 그 서격상
'

Fi{]'者의 방1dd을 채댁하면서도 IIi:df>書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

고 r 文%J이라 하었다

"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의미는 남과 북사이에 效7J을 발생한

다는 뜻이머, 이는 남과 복의 內部뿐만 아니라 國際聯合에 대

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디는 뜻은 아니다. 다만, 國際聯合憲章 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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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조에 따라 國際聯쇼事務局에 등록할 경우 「律디b基本合意書」

를 國際聯쇼과 그 關聯機關에 대해 원용할 수 있다.
트

國際聯습憲章 제102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한 모든 條

約은 가능한 조속히 國際聯쇼事務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

지 아니한 條約은 國際聯습의 . 여하한 기관에 대해서도 援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韓半島의 非核化 共同宣言

제 5차 南北高位級合談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3차례에 걸친

代表接觸 끝에 1991년 12월 31일에 채택된 이 「非核化 共同宣

言」은 序文과 함께 6개항에 걸친 쇼意內찹을 담고 있다.

이 「非核%h 共同宣言」은 그 서문에서 
"

낭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 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宣言의 目的을 밝히

고 있다.

이러한 目的에 따라 南北은 T 
"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1항), 卽 
"

핵

에너지를 오 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2항), 卽 
"

핵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3항), 和 
'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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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

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질

차와 1상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4항), 卷 
"

이 공동선언의 이

행을 위하어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납북헥통제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5항)는 깃을 >]容으로 하고 있다.

이 Ol<核/h 共同宣旨.1에 딤기진 政策的 意圖는 남북 쌍방이

核武器가 없는 韓 . 島를 선인兮으로써 핵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國際1'l{J 潮流에 부응해 나가머, 북한측이 고수해

오던 한반도 非核地'A계3-는 비현실적인 3-]張을 사실상 철회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축의 거듭된 dI%)[hiSc策을· 구체

촤하고 멍시함으로써 %i'l(쐐%島의 :·1아11走着에 기어할 수 있게 하

려는 것이다.

이번 r <)12核化 共13:/(/0이 채택毛 과정과 그 구체적 (意>l

5을 보먼 韓牛島 非核化에 펄요한 제도적 裝置가 두가지 차원

에서 일단 마련되었음烏- 알 수 있다.

첫쩨, 북한이 가까운 시일안에 1페祭原.f-jJ機構(lAEA)의 核

-安소)昔置1A>,定에 서명 · 비준하고 엄정한 査察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前提T'에 「21하%)(h 共1'61[[-):급」에 합의循다는 점이다.

北韓은 지난 1월 7일, 外交部代婚< 聲明을 통해 
"

가끼운 시

일안에 헥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이어 가장 1]}Il- 시일안에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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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아 그것을 비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는 시

기에 사찰을 받기로 하였다"고 밝힌 후 1992년 1월 30일에는

核安企推置協定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은 가까운 시일안에 이번 署名에 따른 批凍과

發效節次를 거쳐 사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非核/h 共同宣言」 내용에 「南北 相흐査察」 조항을 명

문화하여 북한측의 6J意를 얻어냈다는 사실이다. 이 「非核/(h

共同宣츰」 제 4 항에서 
"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

상들에 대하여 상호 사찰을 실시한다"는데 합의한 것은 國際原

子力機構의 북한에 대한 核솝察이 미흡할 수도 있고, 또 한반

도 核問題는 우리 민족의 生存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북한의 國際核査察 수용과는 별도로 남북 相흐査察을 통

해 북한의 核開發 포 기를 확인코자 하는 우리의 확고한 立場을

반영시킨 것이다. 
'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核廢棄宣言으로 알려진 19K7년 미 ·

소간 「中距離 核戰力廢棄協定」을 보 더라도 상대방이 선정하는

핵시설에 관한 査樂實施가 가장 중요한 핵심조항으로 되어 있

다.

이번 「非核化 共問宣言」에도 미홉하나마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켜 우리가 지정하는 북한의 핵관련 場所 · 施設 · 物質울

- 75-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의 核開發을 1각을 수 있는

僧1]度的 裝置를 일단 마련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査察參]'象을 정함에 있어 우리측의 당초 意圖와는 달리
' 

l//,商過程에서 북한측의 완강한 반대로 말미암아 
"

상대측이 선

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으로 lilA走되게 되었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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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쇼意書」에 규정되어 있는 각 條項은 대부분 쌍방이 준

수해야 할 基本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基本슴意書」에 의해 남북 쌍방에게 부과된 義務를 구체

적으로 실천하는 課題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었다.

「基卒슴意書」에는 그 자체내에 「基本습意숨」 내용을 協議 ·

推進하기 위한 각종 機構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諸 條項을 구체화하기 위한 儉1]度的 裝置를 마련해 놓고 있다.

]. 履行段階

:
分野別 「分科業· 發足 및 「附屬슴意

書] 採擇

「基本슴意書」와 「非枝化 共問宣흠」 그리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1992년 2월 19일 제

6차 高位級合談에서 발효됨에 따라, 남북한은 199E년 3월 19일

까지 남북정치, 군사, 교 류 · 협력 3개의 分科委員合와 南北核統

制共同委員合를 각각 발족 · 가동시키게 된다.

각 分科委員合는 「基本습意홍J에 토대를 두고 해당부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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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이행대책의 협의결과에 따라 l;f·]'屬슴意書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며, 또 한 「核統制共同委員含는 한반도 非核化를 검증하

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다.

제 2단계에는 附屬合意書에 기초하여 그 履行을 위한 실천기

구로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C 南北連 W事務所」, 「南北軍事共同

委員合」, 「南北交流 · Il/,jJ共同委員合] 등을 1.9%년 5월 19일까

지 설치 · 운영하고, 그외 펄요한 部門別 共同委員合를 추가로

설치 · 운엉하게 된다.

2. 諸 機構의 構戒 · ti

w

l 分科委員( 1L..團 
.

. . 

團

胃 習 潤 隆 . 1

[構成]

O 각각 委員長 1명과 委員 6명,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

표, 委員長과 委員 교 체시 사전 통보

O 隨行員은 6명으로 雙方$意에 따라 조정가능

[運營]

o 매월 1회 定期含議 開催, 쌍방합의로 隨1자 合議開催 가능

o 開催場所 : 南側地城 「평화의 집」과 北側地城 「통일각」에

- S-



서 번갈아 개최, 쌍방 쇼意로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 가능

o 合議運營 : 쌍방 委員長이 공동운영

o 非公開合議 原則(쌍방 합의로 公開 가능)

O 委員長은 分科委員含 협의결과를 南1高位級合談에 보고

[各 $科委員書의 機能]

<南4b政治<yp委貝合>
4

o 「基本습意書」 제 조는 
"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

월안에 본 회담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

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라고 規定

O 「基本슴意書」의 f0解關聯 쇼意事項(제 1 조-제 y 조 )의 구

체적 履行方案을 협의

- 체제인정 및 존중(제 1 조 )

- 내부문제 불간섭(제 2조)

- 비방 · 중상중지(제 3조)

- 파괴 · 전복행위 금지(제 4 조)

- 휴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촨을 위한 공동노력(제 5

조)

- 국제무대에서의 대결 중지와 상호협력(제 6 조)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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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작성(분

과위구성 · 운영합의서 제 2 조 항)

- 기타 납북화해에 관한 「낱북고위급회담」 위임사항

<南北軍事샀科委員合>

O 「基本습意書」 제14조는 
"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납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라고

規定

O 「基卒合意書」의 不$J'侵關聯 합의사항(제 9조-제13조)의

구체적 履75')i案을 협의

- 무력불사용 및 무력침략 금지(제 9 조)

- 의견대립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10조)

- 불가침 경계선 준수(제11조)

-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실현(제12조)
-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 운영(제13조)

- 기타 납북불가침 및 군사적 대결해소와 관련한 「남북고

위급회담」 위임사항

<南1'交流 · 協/)分科委員含>

· 「보卒슴意書」 제23조는 
"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

-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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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 · 협력분과위원

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

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라고 規定

o 「基本습意書」의 交流 · 協力관련 조항(제15조-제22조)의

구체적 履行方案을 협의
-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

력(제15조)

- 과학 · 기술, 교 육, 문학 ·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 보도 등 여

러분야에서 교 류와 협력(제16조)

- 자유왕래 및 접촉실헌(제17조)
-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 · 상봉 · 방문 실시,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실현, 기타 인도적 문제 해결

(제18조)
- 우편 · 전기통신 교 류에 필요한 시설설치 · 연결 및 비밀

보장(제20조)

-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 공동진출(제21조)

- 「남북경제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

위원회의 구성 · 운영(제22조)

- 기타 남북교류협력 관련 「납북고위급회담」 위임사항

- 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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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南北連絡事務所 ll團.團團團 
團 團 團 團 團 . 團 ]

· 「基/E合意書」 제 7 조는 
"

납과 북은 서로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남

북연락사무소를 설치 · 운영한다"고 規走하여, 「基'+%意

솝J의 이행을 위한 諸般 連絡과 i 政的 事項을 관장할

「南北連絡事務所]를 설치토록 규정

O 「쓩+%意書」는 「南北3iIi絡事務 A-」의 설치에 관하여 제 1 .

장 「南北和解」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南北連絡事務浙-J는

남북화해에 관해서만 連絡과 協'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2 장 「南北不(il侵」, 제 3 장 「南北'%流 · 協力」에 관한 사항

의 連絡과 協議도 추진

- /<的 · 物的 · 情報交流에 관한 제반 連絡 · 接觸 및 행정

적 支援業務 수행

[ A 委眞會 ]l--w 
.

團 . 團 團 團 團 . 團 .

. 

. /

[南Ib후事%同委員 1

o 「基本合意書」 제12조는 
"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

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

회를 구성 · 운엉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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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 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

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

제를 협의 · 추진한다'라고 規定

0 機 能

-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 군인사 교 류 및 정보교환

-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 검증

[南4b核統制共 委員 1/

o 「非核化共同宣言」 제 5항은 
"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

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서 · 운영한다'라고 規走

0 機 能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의 방법과 절차를 협의

- 비핵화 검증 사찰업무

- 5크-



o 「基本合意書」 제22조는 
"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

야의 교 류와 협력을 실헌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 협력공동위

원회를 비룟한 부문벌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 운영한다"라

고 規定

o 機 能

- 자원의 공동개발

- 물자교류

- 합작투자

- 해외공동진출

[其他 部門51 共閏委員 1

O 「基本%意書」 제22조의 後段에는 
"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고 規定

o r 基卒合意書」의 非經濟分野 교류 · 협력관련 조 항(제16조

- 제21조)에 대해 「'交流 · 14j]分科-委貝合]에서 합의된 구

체적 履%-7-)3'案과 분과위원회 委任事]1%을 실천하며, 관련

實務問題를 협의 · 추진

o 「통행공동위원회J, 「통신공동위원회」, 「문화공兮위원회」,

「인도공동위원회」 등 각 部門別 共同委員合의 구성 · 운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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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向彼 實踐課題와 展望

남북한은 「基本습意書」와 「非枝化 共問호言」, 그리고 「3개

분과위 구성 · 운영에 콴한 합의서」의 채택으로 南4b關係의 進

展을 이룩할 수 있는 轉機를 마련하였다.

남북한이 3개 슴意書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를 성실히 履)국해

나간다면 1992년은 南1和解 · t鳥力의 元年으로 기록되고 民族

共同健로서 상호 共同繁榮의 새 時代를 맞게 될 것이 틀림

없다.

그러나 文書上의 약속만으로는 fD解 · t鳥力의 새로운 時代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것은 쇼意書의 성실한 實踐을 통해

서만 가능한 것이다.

, : 
'

늑 
' 

c 
'

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實效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이 있

고 , 이번의 合意書 條項돌이 선언적인 내용에 치우친 감이 있

다는 지적이 있는 바와 같이, 南北韓은 앞으로 이를 보다 具魏

/h시켜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課題를 안고 였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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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북한이 第 6 次 南北高位級合談에서 합의서를 발효시킨

후에도 合談11J期에 내걸었던 粧韓美軍 徹收, 팀스피리트 11鍊의

완전 중지, 密))[,北 A+ 석방 등을 다시 요구하고, 「일괄합의 ·

동시실친」을 주장하면서 核/jk設에 대한 示範査察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향후 쇼意書 實踐-過程.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말

해주고 있다. .

이러한 점에서 合意書 발효이후 內아의 관심은 %意事項이

제대로 實踐뒬 수 있을 것인지의 어부에 骨리고 있다.

南北·陣이 서로의 슴意事項을 성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알찬

열매를 期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實踐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 A<J束은 오히려 새로운 不和의 씨앗이 될 수도 었을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基+合意書」는 남북한 당국이 y천만 겨레와 세계앞에 宣言

한 엄숙한 ) J束이리1 점에서, 이제 남북한은 %意書의 정신을

받들어 쇼意書 內容 하나하나를 성실히 履 i해야 할 民族的 責

務를 지니고 있다.

뿐만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變化속에 맞고 있는 1[아0와 統-

의 이 好機를 살리는 것은 南北韓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歷史

的 B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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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信念을 굳혀야 하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

수적인 과제는 바로 북한의 核開發 操棄와 離散家族問題 解決

이다.

우리 정부가 당면한 최대 懸案課題로서 북한의 核武譽開發

操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核武譽 보유로 초

래될 수 있는 韓半島의 平)[0와 安소에 대한 중대한 威脅을 사

젼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南4b韓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平)[U와 fD

解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信賴와 信念없는

T和狀態속에서는 交流와 協力分野에서의 어떠한 進展도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核問題의 해결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한편, 核問題와 함께 南北韓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는 1

천만 離散家族의 문제이다.

민족의 f0解와 統-의 첫걸음은 분단의 비극인 離散家族問題

의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산가족의 苦痛을 해소하는 것

은 진정한 민족의 +D解와 共同繁榮의 첫 문을 열게 되는 象徵

이자 信賴回復의 徵表라 할 것이다.

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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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우리 政府는 南北赤-l--字合談에서 뿐만아니라

제 2 차 南北高位級合談에서부터 이 문제의 우선 解決을 거듭

주장해 온 結果, 이의 실천을 A意書 IA]容에 포 함시킨 것이다.

우리 政府는 r 基本%意書」의 채택 · 발효를 계기로 획기적인

南北關係 6)(善을 기대하기 보다는 열차적으로 >意書에 규정된

諸條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1j度的 裝置」의 마련에 중점

을 두고, 南北韓 사이에 먼저 쇼意되는 것부터 하나씩 實踐에

옮기먼서, 다음 事項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南北 +fl解샜y디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指名 공격, 휴전

선 擴聲譽 방송, 각종 전단살포 등 排誇 · 中傷77爲의 中)l-.와

파괴 · 전복활동을 禁]L토록 하는데 j或 을 둘 것이다.

「南北 不可侵分野」에서는 우선 軍事(1<J 信賴構築指置와 한반

도 非核/h를 설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군

사당국자간에 1宣通電話를 설치하고, 쌍방 軍人-.L의 교 류와 정

보교촨 등 제반 軍-事(l<J 信賴構築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r 南北 交流 · 協力分野 」에서는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최

우선을 두어 高餘 離散家族들의 고 향방문이 먼저 실현될 수 있

도 록 하고, 離敗家族의 생사확인, 서신거래, 먼회소 설치 · 운영

도 조속히 實現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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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시키는 등 經濟交流와 協力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

며, 南北間에 상호 이익이 되고 北韓側이 수용가능한 분야에서

協力事業을 추진하고 제 3국에 南北이 공동으로 進出하는 방안

도 적극 模索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남북간 協力事業에
'

있어서는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過當競爭이나 차當行爲로 말미암아 混 L이나 副作用이 섕기지

않도록 政府가 앞장서 그 基盤을 조성하고 적절히 調整해 나가

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南北이 서로를 올바르게 알고 理解를 넓혀가는 가

운데 하루속히 췌손된 民族的 問質·l·生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方案으로 언론 · 방송 · 문화분야에서의 시범적인 交流事業도 적

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基卒合意書」 실천과정에서 「當事者原則」,

「實踐原則」, 「和解原則」 등 세가지 基本原則을 일관성있게 견

지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召.耐,C.을 가지고 의연히 對處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基本슴意書」의 성공적인 실천은 
·>凡國民的인 

支援

과 協調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國民的 습意基盤을

造成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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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D 統-政策 관련 主要 흐言 및 슴意놓

U 南%b高依級會談 經過槪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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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 · 7 특별선언J

(노태우 대통령, 1988. 7. 7)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

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지 반세기가 가까와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숱한 시련과 고 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

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 두에게 맡겨진 민

족사의 소명이 아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

루었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

로를 불신 ·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

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

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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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엉을 위해 兮께 노력할 때입

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

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생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펑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어러분,

우리가 아직 비쿠적인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

뵨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

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엉위하며 겨

레의 힘과 슬기를 모 아 시련과 도 전을 J복하면서 빛나는 역사

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

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천하는

지름길일 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 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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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

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

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였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

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 · 평화 · 민주 ·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 문화 · 경제 · 정치공동체를 이룩

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

합니다.

1.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 · 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
고

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전하며, 해외동포들

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

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 · 주소

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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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간 교 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

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

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

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 · 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

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 한 납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

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合 조 성하기 위하어 북한

이 미국 ·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

할 용의가 있으며, 또 한 우리는 소련 · 중국을 비롯한 사회

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

어 온다면 보다 전진적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읕 밝혀둡

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콴계발전에 새

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 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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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

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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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

(노태우 대통령, 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 10. 18)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43넌 전인 1945년 바로 이때骨 2차대전의 종전을 맞은 세

계는 새로운 희망 속에 국제펑화 질서를 담당할 유엔의 탄생

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전은 우리 민족에게 외세에 의한 식민통치의 억

압에서 해방되0·] 수친 간 지켜온 니고]-를 되찾는 벅찬 환희

와 희망을 안거다 주었슈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짐-시 한 때었을 t, 어느날 아침 그

것은 국토분단의 슬픔으로 표변하였습니다.

종%3의 처리과정에서 항-A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강대국들

의 편의에 띠-라 북위 38도 지도상에 한반도의 중간을 자르는

분단의 선이 그어凍습니디-.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이 걸징은 우리 겨레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단은 1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가르는 높고 험

한 장벽이 되었으머 한51-도를 냉전의 거센 폭풍속에 몰아 넣

었습니다.

1950년 6월 어느 평온한 일요일 아침, 침략에 의한 전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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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하여 나라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3년여에 걸친 이 전쟁에서 이념을 사이에 두고 20개국의

무수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고 300만이 넘는 생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학생의 제복을 입고 지원병으로 전선에 나섰던 나는 숱한

젊은이와 무고한 사람들이 전화속에 피홀리며 숨져가는 것을

보며 평화와 화해를 갈구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크 나큰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분단과 대결은

어떠한 노 력으로라도 종식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

니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포 화를 멈추었으나, 그 결과는 평화

도 아닌 휴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북단절과 대결의 긴장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대의 조 류가 스 쳐가도 한반도의 긴장은

얼어 붙은 동토와 같았습니다.

한국 휴전선상의 시계는 1953년 이후 정지한 채로 서 있어

온 것입니다.

한반도 내의 무력분쟁은 언제라도 세계를 전화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위험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각박한 상황으로 인간적으로 치르어야 했던 대가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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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언할 수 없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부모, 남편, 처자와 헤어져 남북으로 갈라

진 수백만 국민들은 한 세대가 넘도록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화도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동포들 간 가슴 속의 한은 깊어만 가고 있

습니다.

이 절실한 현실을 타개할 길은 과연 없습니까…

이 물음에 데해 나는 오들 여러분에게 회망의 메시지를 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도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봄이 오게 해야 합

니다.

나는 이번 유엔 총회가 「한반도에서의 평화 · 화해 · 대화의

촉진」이라는 시의적절한 의제를 티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의장,

나는 귀하가 이번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총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오늘의 세계에는 개방과 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전후 체제의 기조가 되어온 냉전적 갈등을 인류의 이성콱

양식이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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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결에서 공존으로, 반목에서 화해로 인류의 기대는 전촨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희망의 징후를 이 자리 모든 분들과 함께 기

쁘 게 생각합니다.

8년을 지속해 온 이란 · 이라크 전쟁이 하비에르 뻬레스 데

꾸에야르 사무총장의 훌륭한 통찰력과 지도력에 힘입은 유엔

의 중재노력으로 종식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이 평화의 전당에 대해 큰 신

뢰와 기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유옌 평화유지군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캄푸치아, 나미비아, 서부사하라에서도 평

화를 위한 진일보의 조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 바쵸프 서기장간의 미 · 소정상회담의

결과 언류를 파멸시킬지도 모를 공포의 전쟁요소를 감축해

가는 실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평화를 향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T

의장,

나는 바로 2주일 전 막을 내린 서울올림픽의 「화합과 전

진」의 정신을 그 대로 가슴에 간직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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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올림픽대회는 12년만에 동서, 남북의 세계가 한자

리에 모 이고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

교를 초월하여 한마당을 이룬 인류화합의 대축제였습니다.

올림픽사상 최대의 이 축제는 펑화와 화해가 마힌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낙관을 우리 모 두에게 심어 주었

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었고 아직도 분쟁의 위험이 있는

땅에서 가장 훌륭한 펑촤의 축전이 열린 것은 역사의 극적인

반전이며 우리에게 벅찬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평화와 공영에 대한 인류 염원에서 우러나오는 세

계의 새 흐름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인류의 제전을 안전한 최선의 대회가 될 수 있도

록 참여하고 지원해 준 세계 모든 나라 국민에게 감사드럽

니다.

제24회 올림픽대회는 불과 한 세대전, 전쟁의 페허위에서

가난과 曾주림에 떨던 한 민족이 시련을 딛고 피땀어린 노력

으로 일어서 이룩한 발전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크 나큰 긍지를 느끼며, 한국민의 성취가

인류화합의 물결을 고조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음을 자랑스럽

게 생각합니다.

또 한 이것이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해주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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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0년 전 남의 나라에 의존하던 빈곤한 농업국가가 신

훙산업국가로 발돋움 한 데에는 부지런한 우리 국민의 높은

교 육열과 성취의욕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가침한 권리와 타고난 창의, 그리고 자유로운 활

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방사회와 자유경쟁체제의 이점은 이

러한 발전을 이끄는 힘찬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통하여 우리의 빠른 성장이 가능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로 부상하고 있습

니다.

무역의 신장은 우리나라는 물론 교 역상대국의 고용과 소득

을 향상시켜 상호의 번영을 촉진해 왔습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분단과 전쟁의 시련을 주었으나 동시에

우리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도 움도 주兎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

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평화, 번영을 향해 전진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계에 진보를, 그리고 인류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개방과 교 류, 협력과 화해를 촉진하는 결 이외 또 다른

묘방이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폐쇄와 대립, 적대관계와 분쟁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이 지

구촌 어디에서나 재앙과 고통을 가중시켜 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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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개방과 협력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룩한 한국

은 이제 민주주의와 번영, 통일을 열어가는 드 높온 자신과

낙관속에 21세기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억압없는 자유를 누리며 각 부분이 자율을 향

유케 함으로써 개개인과 사회 구석구석마다 활력이 넘치고

었습니다.

이 새로운 힘은 우리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여 한반도 평

화와 화해의 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의장,

오늘날의 세계는 한 시대의 매돕 짓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불변하는 것은 변화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급 나는, 유엔이 대결과 분쟁을 해소하는 새로운 화해의

장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온 한반도에서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 력을 본격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빚은 불신이 남북한간의 대결을 낳았습니다.

휴전 후 지난 35년간 엄청난 군사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

고 남북으로 맞서 왔습니다.

이 대결의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은 서로를 가르는 벽을 허

물어 서로 개방하고 교 류, 협력하여 믿음을 심는 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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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난 7월 7일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는 남북한간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롤 적

대시하는 모든 대결의 관계를 지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갇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이 선언을 통해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간의 통신조차

두절된 수백만 이산가족간의 만남은 물론 정치인, 경제인, 언

론인, 종교인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와 자

유로운 왕래를 제의했습니다.

나는 남북한간에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

리의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해 남북한간에 끊어진

도로와 길을 연결하고 서로가 가진 인력, 기술, 자본을 동원

하여 공장을 함께 짓고 국토를 함께 개발하는 관계로 발전시

켜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당장 문을 열고 개방을 실시하면서,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징사업으로 휴전선 안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할 수도 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시」안에서 30년 이상 헤어졌던 남북의 이산가족들

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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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 환 · 교 류 · 교 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선인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대결의 관계를 지

양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참어하고, 그것이

북한동포의 삼을 윤택하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

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중진하여 북한의

개방과 발전에 기어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북한과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와 우호 친선

관계를 증진해 가더라도 북한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먼

서 그들과 더욱 협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서로를 존중하며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결

코 우리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통합을 위해 신뢰를 심는 불가결한 과정인 것

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정착될 때 남북 쌍방은 평화적안 통

일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나는 지난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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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래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방안에 관하여 상이한 수

많은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 전제조건

없이 직접 만나서 쌍방의 견해와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

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

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 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 런 점에서 김일성 주석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반

응을 보인 데 대하여 주목하면서, 나는 가능한 RI-른 시일안

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

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여년 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여 온 남북한간의 콴

계를 상호신뢰와 공존 공영의 관계로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기본적인 틀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 한 이는 남북 최고

책임자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

기 전에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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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담에서 한빈-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

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간의 교 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 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를 제의합니다.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남북한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

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구

조로 인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게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

이 헌실입니다.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화

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의 평화에

이해관게가 있는 모든 당사국들과 더욱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앞으로도 계속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커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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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하여 한국은 과거에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

관계가 소원하였던 중국,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나라들

과도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번영

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상호 대화와 이해의 통로를 통해 분쟁의 요인을 해

결하며 국민간의 우의와 협력을 넓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

들이 우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전진적 자세를 보

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오毛 이웃인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

의 벽을 넘어 교 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쵸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한소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최근 상호 협력관계가 계속 확대 · 심화되어 온 많

은 제 3세계의 비동맹국가들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

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와는 우리의 성장 ·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기

꺼이 나눌 것이며. 우리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최선의 협력

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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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 3 세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같은 발

전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보 람일 것입니다.

의장,

이제 태평양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생동력과 발전에

의 의지, 국제간의 헙력강화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진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양문화의 요람이며 태평양지역의 한 중심인 동북아

시아는 지난 1세기를 통하여 청일진쟁과 러일毛쟁으로부터

태펑양전쟁, 그리고 한국전4과 오늘의 긴장에 이르기까지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없이 세계의 펑화가 없으며, 이 지

역국가간의 협력없이 태평양 번엉의 시대는 얼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북아에 지속적인 펑화와 번영

의 공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

그 리고 우리 납북한으로 r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얼 것을

제의하니다.

이 회의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이 지역의 발전과 번엉

을 위한 모든 문제를 폭넓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

신합니다.

물론 이들 관계국들이 한자리에 모 이는 데에는 이념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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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의 차이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쾅대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

한 불가분의 동반자임을 직시한다면 그러한 난관은 극복할

수 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상의 현실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유

익한 국제환경을 조 성할 것입니다.

의장,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내다보면서 인류역사의 한 장이 종

결되고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것을 느낍니다.

확실히 지구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념보다는 이성과 지혜가 이끄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또 다시 세계적 분쟁의 암혹속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방과 협력, 평화를 제쳐놓으면 인류에게 이것을 막을 별

다른 선택이 없어집니다.

나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이 인류활동의 주류를 형성

하는 새 역사를 바라봅니다.

한반도에도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한민족이 형

제애로 화합하는 선율이 인류의 심금을 울릴 때가 올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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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5천년 역사상 남을 침략하지 않은 우리민족에게 시련

이 그치고 평화와 통일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빈-도에서 갈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납북의 6천만 겨레와 함께 민족적

대화헙-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엄숙한 사명이며, 새로 자리-나는 세대

의 t-이자 정열인 것입니다.

합치된 노 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습

니다.

분쟁과 빈곤이 지배했던 땅에서 가장 촐륭한 올림퍽이 열

렸듯이 한반도에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넙치는 날

은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끝으로 나는 여러분 모 두에게 서울올림픽 주제가가 노래하

고 있는대로 r'손에 손寺고 벅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룩

하려는 우리 거레의 모든 V 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촐兮한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인류

의 복리에 기여함으로써 이에 보 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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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한민족공동처1 통일방안」 천명

(노태우대통령, 국회특별연설. 1989.9. 11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 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 짓

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하며, 국

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

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

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

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

광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

나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 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

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

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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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

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벅을 히물고 통일의 길을 열C-1

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

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項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

니다.

정치 ·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

국의 퐁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의 전면납침으로 볼바다가 되었던 더미 위에서 일어

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mI]-른 겅제성장을 이룩하어 세계 10

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홍 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속에 서울올림픽을 사

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兎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고f-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

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서 있던 우리 민

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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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 · 협력하는 적극적인 콴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

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

제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 주었고 그것을 40여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

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 · 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

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 한, 작년 10월 유앤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

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 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

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

책은 동서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을 바꾸어 놓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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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

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

7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친도 1쵠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녜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러

번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납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凍다는 기본전략이

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似

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IL겁지만 우리가 맞

고 있는 분단현%1은 이처럼 냉엄합니r-]-.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먼서 북한은 도도 한 세계적 변

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른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dc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돕고 이끌 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땀과 인내, 겨레의 슬기와 뭉

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骨아 그 들

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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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 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 국의 평

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 함한 각계 국민들의 광범한 의

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

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

는 남북이 자주 · 평화 ·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 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

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

. 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 겨

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 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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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 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전하머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 장하먼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

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

족의 소망입니다.

이넘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

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 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어러분,

통일은 종
'

l-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

어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毛 대결 · 적대의 관게를 그대

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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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

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간의 유혈투쟁과 6.25남침으

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

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

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 ·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

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 · 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

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 · 문화 ·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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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씽·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兮니다.

이러한 언합체제 아래에서 님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

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

어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 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

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

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언합은 최고 결정거구로 
'남북정싱-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

납북각료최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펑의최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

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한의 기구와 시설을 비y장지

대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

롱일펑화시'로 발진시켜 나가는 것이 바

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 10멍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 · 외

교
, 경제, 군사, 사회 · 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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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 ·

조 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정치 · 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

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엾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

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 · 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

각적인 교 류 · 교역 · 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

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

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

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갇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

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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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방법과 [1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

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납북평의회'는 

통일현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

이념 . 국호 . 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

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 · 시

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납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

남북평의최'에 내

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데 노 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 ·

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비-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61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갹한 상원과 국민대표

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울 것입

니다.

이렇게 힘·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

어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6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헌실

적인 방안이라고 화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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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

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 력이 이루어지

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 불가침

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콴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

니다.

저는 하루 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

레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

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凍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

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 · 프 랑스 · 서독 · 이탈리아를 포 함한 유럽공동체 국가

들은 지난 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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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들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

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읕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

난 T편적 가니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헤 북한이 우리의 북한동

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

도 없고, 우리와 교 류 · 협력 · 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

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깃이 아니라 적화통일 노

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 . 평촤 · 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

니다.

나는 지난 팡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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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관계

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 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의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

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

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

져다 줄 것은 조 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

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

과 갈등, 반목과 분열을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의지를 창조해 내야 합니다.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을 앞당

길 것입니다.

온갖 고 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 람위

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兎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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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그 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 두와 함께 힘

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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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7.26.발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과 북측대표단은 19卽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고 쌍방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회담 명칭

회담명칭은 「남북고위급회담」(이하 「회담」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 회담 날짜

제 1 차 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하며, 제 2

차 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 다음 회

담 날짜는 매차 회담 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회담 장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제 1 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 2 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 회담 의제

회담 의제는 「남북간의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

적인 교 류협력 실시문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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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담 대표단 구성

회담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어 7명으로 하되 대표

는 장 · 차관급으로 구성한다. 회담 대표단의 군 대표는 참모총

장급을 포 함하어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 회담 수행원과 추1재기자

회담 수행윈은 3명으로 하며,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 회담 형식

회딤-은 공개 또는 비공 로 한다. 회담은 쌍방 대표단 회담

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총리 단

독회담과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였다.

8. 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어 대표단 수석대표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 회담 기록

회담 기 속기 · 녹음 ·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초

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젼 녹화

기록을 위해 초단파를 상대측 지역에 보내준다.

10. 회담 보도

회답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답에서 합의된 내용

은 필요하면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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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회담장 표지 面 시설

T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卷 초청측은 회담장에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卷 초청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포함)에서 상대측 대표단

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

치 제공한다.

12. 신변안전보장

T 초청측은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을 보 장하는 총리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회담 5일전에

판문점에서 상대측에 넘겨준다.

卷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 기재, 사진

필름, 녹음 및 녹화테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13.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1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

한다. 쌍방은 자기측 인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

리한대로 한다.

卷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14. 남북 왕래절차

I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회담 5

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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卯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

한다.

卯 명단을 넙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

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33 왕래수단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 한다. 비행기는 각기

자기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울(김포공항)-평양(순안비행장)

사이를 직행한다.

%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육로로 왕래할 때 통과지점

은 판문점으로 하며 초청측 지역에서 초청측의 자동차 또는 기

차를 이용한다.

卷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吟인하고 상데今 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빙-

법으로 확인한다.

15. 기자의 추1재활동

J)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취재활동을 보 장

한다.

借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롤 도모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6. 체류일정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4일로 하머 쌍방이 합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초청측은 체류일정을 회담 5일전에 상대

측에 통지하며 이를 쌍빙-이 합의하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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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편의제공

T 초청측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

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卷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 안내와 질

서에 따른다.

卷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 지역 체류기간 중 1일

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18.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다.

19. 합의서 발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 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전다.

합의사항에 대한 폐기 및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할 수 있다.

1990년 7월 26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단 장 백 남 준



0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향하여

(노태우 대통령, 제46차 UN총회 연설, 1991. 9. 24)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대표 여러분,

나는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

과 종교,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촤합의 한마당을 이룬 서

울올림픽의 신선한 감명을 전循습니다.

그로부터 세게는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올림픽이 구현한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가 헌

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내가 이 연단에 회윈국의 대통령으로서 다시 서게 된

사실도 역사의 이 새로운 물결 반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UN에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처음 가입을 신

청했던 때로부터 4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한민족이 인내로 기다려 온 그 오랜세월을 상기한다면, 어

러분은 오늘을 맞는 우리국민의 감회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 존엄한 세계기구에 가입하도록 성원하

고 지지해 준 모든 분들과 우리의 자리가 이 곳에 없었을때

우리를 대변헤 준 모든 니-라, 모든 분들께 4,300만 한국민이

보 내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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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이제 지난 세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그다니스크의 자유노조 근로

자들, 부다페스트의 과감한 정부, 프라하의 바츨라프광장에서

자유를 외친 사람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지난 날 동독

의 국민들... 이들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허문 것은 이들 스스로를 구속해 온 장벽 뿐만 아

니라 인류를 진영과 진영으로 갈라 적대, 대결의 관계에 세

워 온 우리 모두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바탕은 누가 무어라 해도 소련

의 개혁일 것입니다.

자유와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전시대에 일찌기 없던 번

영을 이룬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의 성취가 이들을 고무하였

습니다.

나는 화해로운 하나의 세개를 소망해 온 모든 사람들과 오

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난 날의 불가능을 현실로 이룬

이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나는 귀하가 제46차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

며. 이번 총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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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번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우리의 형제 … 조 선민주주

의인먼공화국도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북녘의 우리 형제들과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걷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머 그들의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서로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모적인 대결을

지속하는 것은 분단의 비극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함께 UN에 가입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

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믿음으로

이를 추구해 왔습니다.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분단이후 남북한관계의 가장 획

기적인 전환입니다.

이제 남북한의 대표가 이 펑화의 전당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모 습을 대하머 한빈-도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

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한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나, 우리는 하나의 겨레라

는 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다른 의석으로 UN에 가입한 것은 가슴아

픈 일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단계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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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미터 옮겨 오는 데 40년 넘어 걸렸고 동 · 서독의 두 의

석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는 r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이 평화의 전당에서 서로 대화하고 헙력하

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길로 함께 나아갈 것입

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분단의 비극을 가져다 준 냉전체제 자체

가 와해된 이 세계에서 민족자결에 바탕하여 자주적으로, 무

력에 의하지 앓고 평화적으로, 민족 성원 모 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에 통일을 성취함으로써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

가는 온 인류의 전진에 동참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UN

과 회원국 모 두가 성원하고 지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여러분,

세계는 세기적 변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억누르는 압제체제는 세계곳곳에

서 해체되고 경직된 이념으로 인한 재난은 끝나고 있습니다.

냉전은 그 의미를 잃고 나라와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자

유롭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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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변혁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혁명의 유혈이 아

니라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 정신에 의해 역사가 전전되고 있

기 때문입니다.

러나 위대한 변혁은 이제 위대한 출발을 하고 있을 뿐입

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 주는 세계의 이

변화가 평화를 구가할 새로운 질서로 형성되기까지는 멀고

험난한 걸을 가야 합니다.

지난달 소련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는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충격과 우려속에 그 사各을 보 냈습니다.

탱크의 포 구에 장미꽃을 꽂은 모스크바 시민의 승리는 평

화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펑화는 불가분의 것임을 절감했

습니다.

비록 작은 일에라도 개혁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소련과 중동부 유럽 여러니-라는 수십년을 지켜온 정치, 겅

제, 사회의 틀 자체를 송 리째 바-T-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

가를 치르며 숱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희생은 그 혜택이 미치는 만큼 나누어져야 합니다.

냉전시대 세계는 군비겅쟁과 안전뵤장에 엄청난 자원을 소

모해야 했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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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 큰 변화로 인한 평화의 혜택은 세계 모든 나라,

인류 모두가 오랜 기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번영을 누리는 모든 국가가 지난날 통제된 체제와 중

앙계획경제를 채택한 나라돌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

대합니다.

전후 냉전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우리 만큼 평화로운

세계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전 전쟁의 잿더미위에서 일어서 경제와 민주

주의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온 한국은 경제부흥과 민주개혁

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들 나라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풍요를 누리는 나라도... 선진국도 아니지만 소

련과 중동부 유럽국가의 개혁을 충심으로 성원하고 우리들의

능력안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나는 제43차 UN총회 연설에서 
"

한반도에 칼을 녹여 쟁기

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

니다.

20세기의 세계가 빚어온 모든 고 난이 이 땅을 31밟았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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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주변상황은 지난 3넌간 크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혁이 이 세계의 지축을 혼들기 전부터 냉전의 벽

을 스스로 뛰어 넘어, 소련과 중동부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웃 중국과도 교 류협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서로 오가는 길마저 단절된 채 대결해 온 이

들 나라와의 새로운 우(협력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은 역사

의 새로운 물결이 한반도에도 미처오고 있음을 보 았으머 화

해의 위대함을 체헙했습니다.

한국민은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분단된 땅에도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깃이라는 확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UN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

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싣친해 나기-이· 합니다.

첫째.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170만명의 밀집된 군사력이

250킬로미터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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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의 상태에서 우리는 근 40년간 긴

장된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무력의 사용

을 포 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

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낭북한이 서로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기동훈련과 부대이동을 사전에 통보하

며,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상주감시단을 상호 파견하는

등 군사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

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

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핵에너지는 파괴를 위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복

지를 증전하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핵확산급지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

한 국제기구의 사찰에 조 건없이 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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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전력의 감축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벼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울

밝힙니다.

셋째, 남북한은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 류의 길을

열어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1천만 이산가

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헤어진 부모형제의 생사나 거처조차 모르고 사진

한장, 전화 한 통화 주고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니- 관계개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은 이 방된 세계에서 모든 나라간에 통용되는 자

유로운 통행, 통신과 통상을 보 장해야 합니다.

남북한은 정치, 군사, 교 류협력 문제를 포 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실질적 관계를 증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UN동시가입으로 새로와진 상황속에서 내달 얼릴

제 4 차 남북고위급회남이 남북한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를 이루는 게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남북한간에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제, 문

화, 체육분야에서 교 류가 시작된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서로가 돕는 공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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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교 역은 물론 관광,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합작공장의 건설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한겨레는 1,300년간을 하나의 나라속에서 한 공

동체를 이루어 살아 왔습니다.

남북한간에 각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면 민족

의 강한 결졉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급속히 성

숙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한반도만이 냉전으로 분단된 유일한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를 가르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한

반도의 통일은 시간문제일 뿐 역사의 순리입니다.

통일한국은 민족성원 모 두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세계

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의장,

우리는 한반도 뿐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분쟁지역에 하루

속히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중동과 캄보디아, 앙골라, 서부 사하라와 중미 등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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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UN이 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1빼레스 데 >L에야르 사무총장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그 요인을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무력사

용에 대해서는 집단안전보장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걸프사태에서 17N이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7의 지

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입을 吟인했솝니다.

지난날 대결해 온 나라들이 UN을 중심으로 연합한 것은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세게질서에 대한 우리 모 두

의 신념을 -/건히 해 주었습니다.

UN의 첫 집단안보조치를 해 자유와 생존을 지킬 수 있

었던 대한민국은 lEN이 국제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 력에 적극 동침-할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으며 인류가 평화

속에 살고 있다는 믿음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온 세계를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가공할 무력에 안

전을 의존하는 한, 인류는 평화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

니다.

이 세계에 공포의 균형을 정당화해 온 대결은 사라졌습

니다.

우리는 미 · 소 두나라가 지난 7원 전략핵-T기 감축헙정을

체결한 데 대해 찬사를 보 내며, 그것이 전세계적인 군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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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화학무기의 전면 폐기를 지지하며, 국제적인 조약

이 체결될 경우 조기에 이에 가입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긴장완화와 군비통

제에 대해 새로운 사고와 접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믿습

니다.

의장,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

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다툼의 근원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단합되고 인종차별없는 민주적

사회가 출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인류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고 있듯이 피부색과 민족, 종

교와 출신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야 합

니다. 
.

의장,

남북위원회 보고 서는 
"

기아가 지배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

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국민은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이 겪고 있는 궁핍과 굶

주림, 저개발과 외채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우

러나는 이해와 동정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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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빈국의 단계에서 불과 한세대의 기간에 역동적인

신홍산업국가를 이룩함으로써 가났한 개도국도 노 력하면 선

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넌전 한국은 1인당 GNP 100달러 미만의 가난한 농업국

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교 역량 세계 13위, GNP 세계 15위의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시장겅제와 개방을 통해 이루어졌습

니다.

부지런한 국민과 창의에 넘친 기업은 세계의 넓은 시장을

무대로 발전을 이루고 또 그것을 가속화해 나갔습니다.

UN과 세계의 딸은 나라가 우리를 돕고 공동번영의 동빈·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에 위치한 중간국가로서

남북문제의 해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세계로부

터 입은 혜택에 보 답할 것입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적국적으로 나

눔은 물론 자본, 시장, 정보의 교 류와 협력을 가속화하는 교

량의 억할을 해 나%t 것입니다.

.

개도국의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진국의 원조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북문제는 근본

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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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산업구조 조 정을 가속화하여 국가간의 수평분업

을 촉진하고 기술과 정보의 독점을 지양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세계시장은 개방되고 무

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보호주의와 배타적인 지

역경제의 블럭화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UN을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

원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환경 . 테러 . 마

약문제 등 이 세계가 함께 맞고 있는 도전에도 대응해 나가

야 합니다.

의장,

한 세기가 저물고 새로운 세기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그 이전 수천년의 역사가 이룬 것보다도 더 크고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기는 전쟁과 대립, 모순과 비합리로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준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제 인류는 이성과 평화에 바탕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물결로 이 세계에 넘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평화적

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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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혁신, 특히 교통 · 정보 · 통신의 혁명은 이 세

계를 인류가 한 이웃으로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하나의 지구

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류에게는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녀 온 간절한 소망

이 있습니다.

이 파란많은 세계를 「평화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0.

)은 이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현실의 과

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나라가 평촤와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서

로를 개방하고 교 류협력의 건을 넓허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

니다.

UN은 헌장의 정신을 구헌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데 중

추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세계공동체의 완전한 셩원으로 인류공동의 이

염원을 실현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세계의 이해와 도움만을 청하

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의 복리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기구에 대한 우리들의 다짐을 새로이 하먼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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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모든 나라와 손에 손잡고 UN이 가는 길로 전진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 진정 자유로운 세

계, 그 무엇보다 평화로운 세계 … 우리의 후예들이 축복으로

여길 내일의 세계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 147-



G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노태우 대통령, 1991. 11. 8)

국민여러분,

나는 오늘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를 구

축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을 밝히려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반세기간의 암울循던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

하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던 과

감한 조처를 이루어 나가고 있4니다.

지난날의 적대세력들이 손을 잡고 인류공동의 미래를 위해

우호와 협력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에 대해

서도 획기적인 조처가 이루어지고 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폐기와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할 무차별살상력을 가진 화학무기의 완전페기를

위한 협상도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와 협력의 뭏결이 넘치고 있는 세계를 보 며 우리

가 사는 한반도에도 대결의 위험이 사리-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

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계에서 유독 한반도에서만 역사의 거

대한 흐름과 배치되는 상황이 게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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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핵무기 폐기와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

에도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거부한 채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노 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학생물무기를 만들어 뵤유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

진 사실입니다.

한반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후 근 40

년간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제까지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위

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우려를 갖고 이를 저지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때

문입니다.

나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

에 서명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 기하고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신

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 처에 응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하

여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오히

- 149-



려 더욱 비현실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며 국제적인 의무이행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걸하고 이 땅에 평화

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조처

를 취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헌하

고 화학생물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어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r 핵무기의 吟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헙정」을 준수하

여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

도 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펑화적인 세

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

제적 노력에 적극 참어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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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핵과 화학생물무기를 갖지 않는 이와같은 정책을 성

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국제사찰을 피하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아무

런 이유도,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북한도 나의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 유를 분명히

포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이와같은 조처

를 취한다면 남북한은 고 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모

든 군사안보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제반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협

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핵개발 기도를 하루빨리 포기하여 핵무기가 없

는 한반도를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되기를 7천만 동포와 더불어 충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오 늘 이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정부는 이 정책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의 안보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는 확신위에서 이와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북한이 이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와 함께 민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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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소지를 없애고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결로 나

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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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노태우 대통령 「핵부재 선언J

(1991. 12. 18)

국민 여러분,

지난 주 남북한은 근 반세기에 걸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

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서명된 합의서는 남과 북이 오毛

단절과 대립을 청산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 땅에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교 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펄요한 조 처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평화속에 공존공영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신념으로 이를 추구

해 왔습니다.

석달전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이에 이은 이번 합의서의

서명은 한반도 문제해결과 민족통일을 향한 여정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평화와 통일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 남과 북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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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 리하여 남북의 온 거레가 소망하는 화해와 평화, 민

족의 공동번영을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대결관게를 교 류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

로 발진시킴은 물론 남북한간의 정치 ·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의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냉전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 비와 숱한 비극을 안겨 주었

습니다.

분단과 전쟁, 대절과 빈-목속에 우리 겨레가 치른 회생과 시

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납과 북은 이제 이 어두운 역사를 마무리짓고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어는 펑화의 장 1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y천만 져레가 한 나라를 이루어 영광스런 민족

사를 앞당기는 회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어러분,

우리는 남북한이 이룬 합의를 온 겨레의 바람대로 구헌해 나

가기에 앞서 하루속히 해걸해야 V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

다. 그깃은 한반도의 8문제를 듭짓는 일3]니다.

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민족의 생존과 이 띵-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임을 직

시하여 지난달 8일 「한반도의 비핵화J를 선언했令니다. ·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 · 보 유 · 저장 · 배비 · 사용하지 않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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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제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핵재처리 시설의 보유까지 포

기한다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핵사찰을 피할 어떠한 명분도 주지 않기 위

해 미국정부와 협의하여 주한미군기지를 포 함한 남북한의 동시

핵사찰을 실시할 것도 지난 주 고 위급회담에서 북한측에 제안

하였습니다.

핵보유 강대국의 군사기지를 사찰에 공개하는 것은 국제적으

로도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나,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롭고 원만

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고 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대표접촉에

서는 핵문제에 관한 분명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핵문제의 조 속한 해결을 위해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

분과 북한, 그리고 온 세계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관한 한 11월 8일 선언한 비핵화 정책은 완전히 실현

되었음을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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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자리에서 북한측에 말합니다.

우리가 비헥화를 구헌하고 납북한 동시핵사찰을 수용한 상황

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찰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

이나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l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조

속히 체결, 비준하여 아무런 조건엾이 국제사찰을 수락하고 헥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남북합의서의 정신에 바탕하여 핵문제를 하루11활리 마

무리 지음으로써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있다는 믿음을

온 겨레와 세계에 어 주어야 합니다.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할 수 없습

니다.

세계각국과 국제사최가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의 펑화를

위협하고 세계적인 핵확산을 촉진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당국도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며칠 후 열릴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와 온 세게의 정당

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올해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합의를 이루고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납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

엉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얼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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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 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 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 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 장하며, 다각적인 교 류 ·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

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

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 중상을 하지 아니

한다.

제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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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

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헙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머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한다. ·

제 y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언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

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납북언락사무소를

설치 · 운엉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딤- 테두

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최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한다.

제 2 장 남북悟가침

제 9조 남과 J柱 상대방에 대하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머

상대방을 무력으로 %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y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

하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납과 북의 불가침 겅계선과 구역은 198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

지 쌍방이 관할하어 온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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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

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

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운제, 때량살상무기와 공

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설현문제, 검증문

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

를 협의 ·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 운

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

리 안에서 낭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콴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장 남북교류 · 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

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

발, 민족내부 교 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 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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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 기술, 교 육, 문학 ·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

판 . 보도 등 어러 분야에서 교 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r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

헌한다.

제18조 남과 븍< 흩어진 가족 ·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뎨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료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

를 개설한다.

제20조 님-과 북은 우펀과 진기통신 교 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

치 · 연걸하며, 우펀. · 전기통신 교 류의 비밀을 보장

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 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

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

리 안에서 남북교류 · 협력분콰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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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책을 협의한다.

제 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

쳐 그 문본을 서로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 표단 수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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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emen t on ReconcIliation,

Non-a 잎ression an d Exchan es an d

Coo peration between the South an d

the North

(unofficial translation)

'

ro en ter into force as o f Februar y 19, 1992

The South an d the North,

In keep in g w ith the yearn in g o f the en tire Korean peG-

p Ie for the peace ful un ification o f the divided land;

Reaffirmin g the three pr inci p les o f un ification se t forth

in the Jul y 4(1972) South-North eloint Communi que;

Determined to remove the s tate o f po litical an d n1 iIi-

tar y con frontation an d ac hieve na tional reconc iliation;

Also determined to avo id arme d a ggress ion an d l-108-

ti]ities, re duce tension an d ensure peace;

Expressing the desire to rea lize mu lti-faceted exc 11anges

an d coo pera tion to a dvance common

'

na tional interests

an d prosper it y;

Reco gn izin g that their re lations, no t bein g a re lation-

s hip between s tates, cons titute a s pec ial interim re 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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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hi p s temmin g from the process towards un ification;

Pled g in g to exer t joint e fforts to ac hieve peace ful un ifi-

ca tion:

Hereb y have a gree d as follows;

CHAPTER 1

SOUTH-NORTH RECONCILIATION

Article 1 : The South an d the North s hall reco gn ize an d

res pec t eac h o ther'S s ys tem.

Article 2 : The two s ides shall no t interfere in eac h o th-

er
'

S internal a ffairs,

Article 3 : The two s ides s hall no t s lander or v ilify eac h

o ther.

Article 4 : The two s ides s hall no t a ttem p t an y ac tions

o f sa botage or over throw a ga inst eac h o ther,

Article 5 : The two s ides shall en deavor to ge ther to

transform the presen t s tate o f arm istice into

a so lid s tate o f peace between the South an d

the North an d s hall a bide by the presen t

Military Ar%stice Agreement(of July 27,

1953) un til suc h a s tate o f peace has been

rea 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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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 The two s ides s hall cease to com pe te or con-

front eac h o ther an d s hall coo pera te an d en d-

eavor to ge ther to promo te na tional pres tiRe

an d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arena.

Article 7 : To ensure c lose consu ltations an d liaison be-.

tween the two s ides, South-North Liaison Off-

ices s hall be es tablished a t Panmun jom w ithin

three(3) mol] ths a fter the com ing into force

o f this Agreement.

Article 8 : A South-North Political Committee s hall be

es tablished w ithin the framework o f the Sou-

th-North Hi gh-Level Talks w ithin one (1)

mon th o f the COrn iug into force o f this

Agreement w ith a v iew to discussing concre te

measures to ensure the im p lementation an d

o bservance o f the accor ds on South-North

reconc iliahon.

CHAPTER [{

SOUTH-NORTH NON-AGGRESSION

Article 9 : The two s ides s hall 110 t use force a ga inst eac h

o ther an d s hall no t un dertake arme d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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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gress ion a ga inst eac h o ther.

Article 10 : Differences o f v iews an d dis pu tes ar isin g be-

tween the two s ides s hall be reso lved peace-

full y throu gh dialo gue an d ne go tiation.

Article 11 : The South-North demarcation line an d areas

for nona ggress ion s hall be identical w ith the

Militar y Demarcation Line s pec ified in the
고

Militar y Armistice A greemen t o f Jul y 27, 1953

an d the areas that have been un der the juris-

diction o f eac h s ides un til the presen t time.

Article 12 : To im p lement an d guaran tee non-a ggress ion,

the two s ides s hall se t u p a South-North Joi-

n t Militar y Commission w ithin three(3) mon-

ths o f the com in g into force o f this Agree-

men t. In the sa id Commission, the two s ides

s hall discuss an d carr y ou t s te ps to build

m ilitar y con fidence an d rea lize arms re duction,

includin g the mu tual no tification an d con trol

o f major movemen ts o f m ilitar y un its an d

major m ilitar y exerc ises, the peace ful u ti-

lization o f the Demi1itarized Zone, exc hanges

o f m ilitar y personne l an d information, p h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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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ductions in armamen ts including the e limin-

a tion o f wea pons o f mass destruction arI d a t-

tack ca pa bilities, an d ver ifications thereof,

Article 13 : A telep hone hotline s hall be installed between

the m ilitar y au thorities o f the two s ides to

preven t acc idental arme d c lashes an d their

esca lation.

Article 14 : A South-North Militar y Committee s hall be

es tablished w ithin the framework o f the Sou-

th-North Hi gh-Level 
'

raIks w ithin one(1) mon-

th o f the com in g into force o f this Agreemen t

in or der to discuas concre te measures to en-

sure the im p lementation an d o bservance o f the

accor ds on non-a ggress ion an d to remove m ili-

tar y con frontation.

CHAPTER m

SOUTH-NORTH B(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5 : To promo te an inter gra ted an d blanced devel-

o pmen t o f the na tional econom y an d the we I-

fare o f the en tire peop le, the two s ides s hall

en gage in econom ic exc han ges an d coo per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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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 g the joint developmen t o f resources ,

the trade o f goo ds as domestic commerce an d

joint ven tures.

Article 16 : The two s ides s hall carr y ou t exc han ges an d

coo pera tion in var ious fields suc h as sc ience

an d technolo gy, e ducation
,

literature an d the

ar ts, health, s por ts, env ironment, an d pu b-

lishin g an d journalism includin g news papers,

ra dio an d television brodcasts an d pu b-

lications. 
'

Article 17 : The two s ides s hall promo te free intra-korean

travel an d con tacts for the res idents o f their

res pec tive areas.

Article 18 : The two s ides s hall perm it free corres pon-

dence, mee tin gs an d v isits between dis perse d

famil y mem bers an d o ther re latives an d s hall

promo te the vo luntar y reun ion o f divided fam-

ilies an d s hall take measures to resov le o ther

humanitarian issues.

Article 19 : The two s ides s hall reconnec t ra ilroads an d

roa ds that have been cu t o ff an d s hall o pen

South-North sea an d a ir trans por t rou 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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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덩0 : The two s ides s hall es tablish an d link facili-

tie8 nee ded for South-North pos tal an d tel-

ecommun ications serv ices an d s hall guaran tee

the con fidentialit y o f intra-Korean ma il an d

telecommunications.

Article 21 : The two s ides s hall coo pera te in the econom ic,

cu ltural an d var ious o ther fields in the inter-

na tional arena an d carr y ou t joint un d-

er takin gs a broad.

Article 22 : To im p lelnent accor ds on exc han ges an d coo p-

era tion in the econom ic, cu ltural an d var ious

o ther fields, the two s ides s hall es tablish joint

comm issions for s pec ific sec tors , includin g a

Joint South-North Economic Exchanges an d

Cooperation Commission, w ithin three(3) mon-

ths o f the com in g into force o f this A gree-

men t.

Article 23 : A South-North Exchan ges an d Coo pera tion

Committee s hall be es tablished w ithin the

framework o f the South-North Hi gh-Level Tal-

ks w ithin one(1) mon th o f the com in g into

force o f this Agreemen t w ith a v iew to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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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s in g concre te measures to ensure the im-

p Iernentation an d o bservance o f the accor ds on

South-North exc han ges an d coo pera tion.

CHAPTER IV

AMENDMENTS AND EPEECTUATION

Article 24 : The Agreemen t ma y be amen ded or su p-

p Iernented by concurrence between the two

s ides.

Article 25 : This Agreemen t s hall en ter into force as o f

the day the two s ides exc hange a ppropr iate

instruments followin g the com p letion o f their

res pec tive proce dures for brin g in g it into e f-

fect.

Signe d on December 13, 1991

Chung Won-shik Yon H yong-mu k

Prime Minister o f the Premier o f the

Republic o f Korea Administration Council

o f the

Democratic Peo p le's

Re pu blic o 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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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delegate Head

o f the South o f the North

delega tion to the delega tion to the

South-North Hi gh-Level South-North

Talks High-Level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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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 건과 환경을 조 성하며

( ]"'"'"'*'"'"CB*'
L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兮 농축시설을 보 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1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

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인이 발효

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

쳐 그 문본을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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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 표단 수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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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nt Declaration o f the Denuc1earization

o f the Korean Peninsula

(unoffical translation)

To en ter into force as o f Februar y 19, 1992

The South an d the North,

Desirin g to e liminate the dan ger o f nuc lear war throu gh

denuc1earization o f the Korean pen insula, sn d thus to cre-

a te an env ironment an d con ditions favorable for peace

an d peace ful un ification o f our coun tr y an d con tribute to

peace an d secur it y in Asia an d the wor ld,

Declare as follows;

L The South an d the North s hall no t test, manu facture,

pro duce, rece ive, possess, s tore, dep loy or use nuc lear

wea pons.

2. The South an d the North s hall use nuc lear ener gy so l-

e ly for peace ful purposes.

3. The South an d the North s hall no t possess nuc lear re p-

rocess in g an d uran ium enr ichment facilities.

4. The South an d the North, in or der to ver if y the den-

uc learization o f the Korean pen insula, s hall con duc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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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ec tion o f the o bjects se lected by the o ther s ide an d

a gree d u pon between the two s ides, in accor dance w ith

proce dures an d me 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Sou-

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5. The South an d the North, in or der to im p lement this

joint declaration, s hall es tablish an d o pera te a South-

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w ithin one(1)

mon th o f the e ffectuation o f this joint declaration

6. This Joint Declaration s hall en ter into force as o f the

day the two s ides exc han ge a ppropr iate instruments

followin g the com p letion o f their rea pec tive proce dures

for brin g in g it into e ffect.

Signe d on Januar y 20, 1992

Chun g Won-Shik Yon H yong-mu k

Prime Minister o f the Premier o f the

Re pu blic o f Korea Administration

Council o f the

Democratic Peo p le's

Re pu blic o 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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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delega tion to the North delega tion to the

South-North South-North

fli gh-Level Talks Hi gh-Level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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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효)

남과 복흔 r 님-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

분과위원회, 남북교류 · 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뵨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53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윈 6명

으로 구서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恭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卯수헹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03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卷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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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卷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

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 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卷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卷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

한다.

卷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卷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

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

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卷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

당 분과위월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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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납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

가 서명하고 발효에 펼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T 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 ·

교 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

고 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제 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어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

섕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낱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 표단 수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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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노태우 대통령 「남북기본합의서J 발효 특별담화

(1992. 2. 19)

친애하는 7천만 내의 동포 여러분,
'

오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

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정식으로 발효됐습

니다.

반세기동안 서로가 대결과 반목속에 살아야 했던 남과 북은

이제 불행했던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

로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념과 체제의 벽

을 넘어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주적

인 노 력으로 이처럼 소중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온 겨레

가 함께 나누는 보 람입니다.

이제부터 남과 북은 함께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

겨야 합니다.

약속은 그 내용을 충실히 실천할 때 비로소 알찬 열매를 맺

을 수 었습니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 약속은 오히려

새로운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불가침, 교 류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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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는 이것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

아가 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발효된 합의와 선언내용을 모든 성의

와 노 력을 다하여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국내외에 엄숙히 선인

합니다.

나는 북한의 최고책임자도 「'납북합의서」와 「비핵선언」의 내

용을 성실하게 실천하겠다는 뜻을 국내외에 선언하기를 기대합

니다.

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씻을 수 있

도 록 국제사회에 대한 모든 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겨레의 안진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 y

제에 대하여 비상한 관십과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집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먼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 위험한 걸림돌을 하루빨리 제거함으로써 「남북합

의서」에 따른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y천만 동포 어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모두 이 희망이 현실로 가시화될 것을 갈망하고 었습니다. 우

리는 모두가 험을 헙-쳐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성함으로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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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21세기에는 통일된 나라로 당당히 국제무대에 나서야 합

니다.

그것은 7천만 우리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며 우리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우리 세대는 역사와

민족앞에 책임을 지고 이 중대한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

니다.

우리는 겨레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있는 나라, 전쟁의

두려움이 없고 민주와 번영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를 우리 손으

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겨레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 한민족

영광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모두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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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북고위급회담 경과개요

납북고위급회담은 강엉훈 국무총리가 1988년 12월 18일 북한

의 정무원 총리 연형묵에게 서한을 통해 「남북고위당국자회담J

을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1989년 1월 16일 연형묵 총리가

「남북고위급 정치 ·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함과 동시에 그에 앞

서 예비회담을 갖자고 수정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후 예비회담 8회('89.2.8-정0.7.%) 및 「합의서 문안 정

리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2회('90.C.6-C.12) 끝에 「남북고위

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 서명하게 되었으며, 본격

적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총리가 만난 제 1 차 남북고위급회

담은 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남북

한간의 제반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

우리측은 제 1 차회담에서 남북관게 개선을 위한 공동의 합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 체제의 인정 · 존중,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행위 중지 등을 포 함한 8개항의 「남

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공

동인석을 유도코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에서 준수해야 할 3개원칙과 3개항의

긴급과제라는 것을 내걸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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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의 교 류 · 협력도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군축 등 정치 ·

군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추진할 수 있다는 경색된 입

장을 보 였다. 
'

북한측은 여전히 「하나의 조선」정책을 내세워 상호체제의 인

정 · 존중을 거부하였으며, 정치 ·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회담에 호응해 나온 것이 개혁 · 개방

이라는 대외적 압력을 회피하고 북한의 대서방 접근을 위한 방

편으로 이를 이용하는 한편, 우리 내부에 통일 전선을 형성하

기 위한 명분을 조성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었다.

이처럼 쌍방이 본질적인 입장의 차이를 노정시키고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회담을 끝내고 말았으0, 분단 45년만

에 남북의 총리가 처음 만났다는 사실 자체와 회담을 통해 서

로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

에서 제 1 차회담은 큰 의의가 였었다고 하겠다.



1차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0.9.4-7, 서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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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회답('90.10.16-19)에서 우리측은 북한今이 1차회담시

주장한 「3개 원칙」 등을 「납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안)」에 수용하여 새로운 안으로 제시한데 이어, 북한측의 불

가침선언 내용까지 대폭 포 함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

한 공동선언(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정치 · 1사적 대걸상태 해소와 교 류 · 협력

실현문제를 병행 토의하자고 하면서도 불가침선언의 채택만을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고위귀L최담을 군사회답화 하려는 입

장을 드러냈다.

* 2차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0. 10. 16- 19,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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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柏]'純']]判 1雪1店以1] i
l 1 약 l
( 17 . 4공동 3 확 i 03상 방 한 무%불사용 (
i , 때방 374 . 존중, ] · y 불 l ]
l 불간 l 卷 건상 와 분 y 들 l
l 恭 · 류 . %촉%1과 i 하 

-%상 
한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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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見 류 . 실시 l 해결 l
l 卷무 불사용 . 복 ( 卷불가 은 1953.7. l
l 금 l 27부 전 규 된 군 i
l 卷분 화 결 ( 사분 선 且 설 l
l 卷군사 신 구축과 군 감 l 1불가 약 을 담且하 l
l 축 실현 ] 하 군 방 무 l'
l 卷군사당국자간 통전화 설 i 단 감축 l
l · 判 1 여얼 켜*아 해* l
i 비방 · 중상 중지 ( 지를 위해 쌍방 군사당국자 l
1 卷국 무 1 간 w화 · 운 l
l 중지 및 상호 력 민족이 / 卷동 선언은 쌍방 합의에 의 」

l

l . 자昏 공동 l 수 . 충가능
'

l

! · 통 . 통신 . 旦 류 l 7 동 선 은 발且 한 l
i 관한 안 l 차를 통又문을 旦 환 」

l

l - 남북통 관한 안(IO l 한 날부 효 을 발 하 ,
1
1

l 항) l 방 를 통又하 l
l - 남북통신 관한 안(9 ! 않는 한 통 실현까 l
l 항) j 효 유 l
l - 判 及 류 한 l l
1
1 안(13 항) l 」

l

l · 담진 을 2 분과 l )
l 구 . 운 제 l i
l - 旦 류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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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최딤(정0.12. 11-14)에서 -7-리%-은 납북관게 개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힌-IIJ 강조한데 이0-l, 지난 1, 2치- 회담

고]- 3-치쎄 실무대3[접<과징에서 제기%l 북한今의 비러가지 주

장들을 포괄적졍-로 수덕-, i 닙'-]·]c<나]] l]선에 곳1-한 기본호1-의서J

의 수징인-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주장하]/- -L{·-가짐A'1인 
. :,:-세와 As-런헤서는 /1 실효성

보 징·이 무)보디- (-(3-w>"[- 깃3]을 강<하3't, 이블 위헤i 첫 쌍

방간에 불기윽]의 약속- - 지V'1것)rB:- 하고/한 실3It]x'1의 d변-칠

이 <1요하)치. 돌 상대방 체제를 J
,
!-정-히-고 피-기 · )JJ]시키id·1

A< 정 이니- 태V骨- V. 기해이- 히/·<, /빗째 불·dd]s'l t이행)K- 보

장'T.:- 확0<힌- J,!-장장치의 깅-c/-가 <IA히V-는 점-을 %1적히-

였디-.

또 힌- 이같은 입정에 기)/p·'l - 7-러 -
'

;·-C l 기본합의서.」-d- 
-재택

한 L인 1개월이대에 2 /-성 · 운영<·]->]- 정치군-사분괴-위<(J회에/<-] 헙

의 · 31]결할 8 l]항$.'l [ 볼·가J!‥]] Al-한 1-9-안J)L 제시'8']-였다.

(러L-F 북한측-은 - /l->연- 진헹d :최님-에 대힌 3기-지 <1헤%는-

겻을 지면서, 처읍부Id 회[d-부전의 531을 우리축에 >1가하

는 선젼적 도를 보 이는 한편, 그들이 제시한 l 불가침513:l 초

안」과 우리측이 2차최V]-시 내놓은 1 화헤헙력에 관한 공동선언

초3/J을 혼합하여 P님-AlA-가침과 촤해A]력에 관한 선언J이리극<

하나의 문건을 쳬택히-지-고 주장, r 볼가침선안J의 우선적 ·채·-

입장을 고수하였다.

- 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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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과 북사이

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미 ·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

며, 남과 북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군

을 철수해야 한다"고 스스로 밝힘으로써, 그들이 불가침선언을

서두르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측은 이처럼 쌍방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1
, 2차 회담에서의 쌍방 제안중 의견이 접근되고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합의 · 실천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남북간 상호 비방 ·

중상중지, 91년 음력설날을 전후한 제 2차 남북 이산가족 고 향

방문단 교 환 등 5개 분야에 걸친 실천방안들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이 마저 거부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제 3차회담 역시 쌍방간 기본입장의 차이로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으나, 1, 2차 최담에

비해 쌍방의 의견과 입장이 보다 명백히 표명되고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점과 함께 고 위급회담을 지속시켜야 한다는데 대한

공통인식을 서로 확인하게 된 점 등이 성과라고 하겠다.

- 191 -



· 3차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0. 12. 24- 14, 서울)

) 디q과혜 쑈 ·-骨,을 判 1 l
i 한 초 상% 신‥1할l ]

,

i 수 ‥ 似씹)· 불가 1 l l

] 
']]-A'l 

i i
l <남북판계개선을 위한 기본 l <북남불가循과 화해협력에 ]
l 이A-l(7洲·)>

'

l 韶 測(최> i
l - ) l -,>, - ] - $ . - i
1 17 . 4공y$ 통31 3V ] 037 . 4공동 밝 자

] 확31 l 주 . 화 A, 민족 단 l
l 卷 ·dJ족공동 ·-]과 RI족화 ] 1 국통M 3 확 i
l ·l]를 룩1P 방%·- Y ·]]! y %장 를 완화하 1니 l
l 화 추 l 을 쪄 족·1 화 l
i E Al장 - ·}] 완叫와 V 류 ] ·l]와 단骨을 V (
l 을 한 구 l l

- 시2-



m

l l [ db l l
-l

i 卷상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l l
l 남북관 과 화통 ( l
] 성 를 한 공동 주 」

l ]

i 巷., l . . i
! T 까 상 i 1상 상과 · l
l 존중, 부문 불간 , 분 / . 존중, 내부문 불간 , )
l 材러 벌뾰, 알 i 初빼 쌔 껴

」
l

i · 중상행위 중지 l 해결, 상대방에 대한 비방 · l
] 恭신문, 라 . TV 출판 l 중상 중 l
i 물 상文 방과 見류 l 卷무 불사용 불가 과

l 卷 . 五 류 실 l 를 담且하 군 l
'

l 를 한 통 , 통신, l 중 , 군사 신 丑 과 단 l
i 旦 류와 콴한 합 l 군축실현 」

「

] l 卽 불가 선은 1953. 7. l
1 卷 산가족들 신왕 1 27부 군사분 선 且 하 1
t 상봉 . y문V·1%l- ·>ll$ [ o], ·]무y·It]]% MA·Ic)]l
( ] 화 l
I 히判有, 얼 어 I 본有 著科 - l
l 구축,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 대방지를 위해 군사당국자

1
1

( 卷불가 관한 합 서 l 간 통전화 설 . 운 l
l 7현 휴전 화 l 卷각 인사 . 동見들간 자유 l

환과 국 화且장장 i 且운 왕과 촉 실현
1

1

l 마련 l 卷 제 과 물자旦류실현, l
卷국 무 상玄 l 과학 . 술 . 旦육 등 각 분 l

l 卷합 후 d ] 야 과와 ·
a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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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歷 
' w ' ' ' 團 團 國 闢 國 團 闢 國 闢 團 闢 團 團

' 

國 國 關

l 
關

' 

國

闢 團 國 關 團 闢 團 闢

l 南 側 l ·t 側 i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i 에 교 류협력과 정 치군사분 l 환 및 힙력 l
l ‥]쉬 설 i (511통 . 통신망 언 l
l F 기 발文 %-k한 차를 l 卷국 무 4과 i
l 상패방 통2·:L한 날V i 중 , 과 공동추 l
l 1뻐 효%‥ts l 진 l

i ‥‥-…… 가 /V낄끔 뀌
[ (1) 무·p불사용 ·v v략-·A 1 담 두·1안 분과 1
l 키 l 히 l
l (2) 巷과 분·y 당국간 l 卷 동 선 은 . 2 촨 후 l
] 화와 7]상을 통한 %촤 [ 효% 발)W 씨, M방 1
l x] ·}펄 l 巷 ·이 Mt % y ]
l (3) 불가7]의 9은 1953. 7. l 일시끼치 효(j 속 l
] C/ 부 %%17 따라 관 ] l
l 할 온 % A< -d- l i
l <4) 패방을 파 . %:1복하 1 l
i 는 껴2·.Al B 3 )3복 l l
l .

- i-란 -·비 -키 ] l
l (5) 군사 군 ·Al l
] 상 土 와 불가%] 且 ] l
l 普 病 · i[L l l
i co군사정보 교 환 및 군인사 l l

] 상玄 방문 . 及 류 l l
l 卷군부 동훈 동 1 l
i ·l ·l-Y-$·- W 71-<비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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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以,..... l i
'

· i ! ]
} 卷군사 준수, 무 ! l
l 장 완충 화 . ! l
! 화 용 」

l l
,

」
l

卷현장 증단과 상주 감 l 
'

l 단 叉 환 . 운 l !
'

,

l (6) 남북1·1-공동 %A -7-% 
l
'

l
] . 운 l ['·,
! (7) 불가 관한 국 且 l ;

"

‥
,

1

장장 강구 [ l

'

·

,

i (8) 결한 양자 다자간 l 
'

」

l 약 . 불 향 l
' '

·

,
1
1 

·

」
l

1
1

i <쌍 l 중 丑 ! I

i

i 실 가능한 문제부 합 .

」
I ;

…

,

l 실3% L pp%L S장 lA c [ l !
,

」
l

隨 께> ! l
'

j ,,, ,,,,. ,. ,, ,H,, .. . ;
' ·!

l 상. . 상 兮
「
·

,

l 」
l l

'

!
l 1 判 아利 卷 宅

」
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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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w ' 關 國 鬪

' w 編 ' 國 國
刊 體 罷

' 國

胃 " 國 團 野 " ' - 團 鬪 關 團 團 團 - - 團 團 w 闢 團 ' ' 國 闢 -
-

l 
-&i 

fl)·] 1 41, IN·]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 공격행위 중지 i l
l 恭군사분 선 체 확 i ]
i 타 방 한 ] l
l 방 . 중상 중 l l
l %상 한 i i
i 살) 금 ] l
! (2) Id-物 著·]] ·j ! i
l 적 해결 i l

i J) 192년 음%설을 ·l] ·]]] l
! 2 남 산가족 · )y ! )
l J(단 2환 실시 l i
l 卷남북·1 자 담 7속 1 ]
i ·l] ] l
l (3) 납북 五 % . 5 l l
( J) 호 %1과 상文<p-Fl여1 l

,

i 한 물자 i
] T·d ] ]
! 助 자 · 씨시 공 1 !
i 동추)J 등 %사 ( i
i 추진 i i
! % 설악산 . 금강산을 롯한 ] ]
l 관광자 공동 발 l l
i <4) 군 A 신·]구축 1 강 1 l
l 구 ] l
l A) 녁…初-라 끼·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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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1 北 1 ·」 l
l

1 통 화 . 운 i i
i 卷 규且 상 군사훈 l l
l 련 사전통보 /i
l (5) 남북총 간 통 화 l (

J
이처럼 쌍방간의 제의내용이 점차 타협 · 절충되어 가고 있다

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던 남북고위급회담은 제 4차

회담('91.2.25-28 예정)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북한측이 평양방

송<591.2.8)을 통해 우리측의 걸프전쟁과 관련한 경계태세와

팀스피리트훈련을 왜곡 · 비난하면서 회담개최를 일방적으로 연

기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측은 걸프전쟁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

의에 따라 의료지원과 수송단 파견 등 국제사회의 수익자로서

당연한 의무이행을 했을 따름이며, 더욱이 팀스피리트훈련이

공개적이고 방어적 훈련임은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로서 중립

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도 참콴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쌍방총리를 비롯한 고 위당국자들과 체육인 · 예술인들

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고, 탁구와 축구국제경기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 · 출전키로 합의하는 등 남북한간에 화해의 분위

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북한측이 이처럼 갑자기 남북고위급회

담 연기 조치를 취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남북대화를 대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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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 전복전략의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하

겠다.

특히 북한측은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촉구한 우리측 제의

에 호응해 나오기는 커녕, 오히려 스 남북당국간 대화와 민간급

통일대화를 벙행추진하고, 스 남북간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교류

와 정치분야의 협력교류가 벙행뙤어야 하며, 스 통일방도에 대

한 전민족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민족통일정치헙상회의J가

소집되어야 하고, 스 납북고위급회답의 재개를 위해서는 우리당

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디1 것이 남북대화에 대한 그들

의 입장이라고 강변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今은 우러今 태됴변화의 표시로서 최소한

1)불가침선언 채택문제 卷유엔가입문제에 대해 쌍방합의시까

지 계속 헙의하는 문제 卯방북구속자의 석방문제 1r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등 민간급 통일대화의 7진문제 卷국가보안법

철페문제 卷 [%모1련J 남축본부의 결성허용문제 등에 대해 긍

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낱북고위급회담 재개

의 
'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결국 북한즉이 91년도 김일성 신년사(1. 1)를 통해 r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J를 제의한 이후, 평민당 등 3개 야당 대표들에게

남북정당간 접촉을 주장한 점이라든지, 「예총」, 「전교조」, 「여

성단체연합」, 「한국노총J 등에 방송을 통한 편지를 보냄으로써

민중차원의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북한이 남북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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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지난 1948년이래 계속 제기해온

군중집회형 연석회의방식의 대남 통일전선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한편 갖은 우여곡절끝에 제 4 차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직

후, 북한측은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생('91.Al9)하자 또 다시 우

리측 지역에서의 콜레라 발생을 구실로 하여 평양에서의 회담

개최를 거부하면서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

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쿠데타가 끝내 실패하게 되고, 북한측도 제 4

차회담 일자의 변경을 수락해 옴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이 속

개될 수 있었다.

제 3차회담 개최후 10개월만에 열린 제 4 차회담('91.10.22.-

25, 평양)은 그 간의 실무대표 접촉 등을 통해 쌍방의 입장이

상호 조정됨으로써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최근 남북간에 인적 · 물적교류가 증대되는 등 교 류

· 협력의 길을 넓혀가고 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함

으로써 남북이 공존공영관계를 이루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

한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노태우대통령이 46차 유

엔총회 연설('91.9.24)에서 제시한 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기

기 위한 「적극적인 콴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스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毛환하고, 스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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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감축을 추진하며, 스 사람,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 류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

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에 필수볼가결한 기본적 사항들이 포

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로 r 남북간의 화

해 .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는 한펀,

북한측에 대해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할 것과 핵무기 개발을 중

단하고 모( 헥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우리今이 제시한 단일힙"의서가 P 일괄 합

의J, r 동시집행원칙」과 「화해J. 「불가리」의 명기를 강조해온

북한측 주장을 수용하었을 f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 간

북한측이 제시한 호1-의서(안)을 고려하)견서 전체 조문을 유사하

도 록 조정하고 북한今 제안중 11바져있는 중요내용과 실천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내용을 부분적요로 보완하었음을 강조하었다.

특히 우리측은 남북간에 무엇보다V 시급한 해결이 요3L되는

당면피-제로서 {단된 납1;j십자회담 재개 및 7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조속한 고 향방문을 실시할 것과 납북간 간접교역울

직교역으로 전환하고, 설악산 . 금강산을 비롯한 관광자원의 공

동개발에 칙-수할 것을 今구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지금까지 고 위급최답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한 것은 서로 디 . 사상과 제도사이의 우열를 겨루려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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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대결의식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시장경제를 약육강석의 법칙으로 단정하고, 남북관계에서 약육

강식의 법칙을 강요당하게 되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북한측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등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남한내 핵무기 철거가

북한에 대한 핵사찰에 앞서 토 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억지를 부

리는 한편,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이 평화를 마련하는데서 가

장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콴한 선언

(초안)」을 긴급히 제안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의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불가침선언과

군축의 우선해결 의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화해와 협력 · 교

류 실현을 위한 제반문제도 함께 협의 ·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쌍방은 회담기간중의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작성

된 합의내용을 정리 · 조정하여 회담을 끝낸 후, 합의서의 형식,

명칭, 내용구성 체계, 합의서 문안조정을 위한 판문점 대표접촉

개최 등 5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발표하였다.

소연방의 해체 등 급변와중에서 열린 제 4차회담에서 우리측

은 과거 1년간 끌어온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하루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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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비록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안 내용에까지 완전한 합의

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합의서의 명칭과 내용구성 체계에 합의

하고 상방 대표접촉을 게속키로 한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결실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 동안 우리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뵨합의서」를 체택한 후 1개월 이내에 구성될 2개의 분과위원

회(정치군사분과위, 교류협력분과위)에서 불가칩문제와 3통문

제를 힘-께 협의 ·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이를 본회담

에서 일괄 타결키로 하고 포괄적인 단일합의서(안)을 제시한데

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 한 북한今도 대일수교 및 대미 관계개선의 필요성, 중국의

남북관계 개선권유 등의 대내외적 상황변촤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지난 세차례의 회답떼외는 달리 스 법률적 · 제도적 장

의 제거 조항 삭제 스 이산가족문제 해결 조항 첨가 A 상대방

에 대한 일체의 파괴 · 전복행위 금지 조항의 신설에 동의하는

등 비고3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 입에 따라 가능하었다고 하

겠다.

그러나 북한측은 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의 상

호 개방과 교류 끄 불가침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

치의 강구 스 현 휴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스 통행

· 통신 · 통상 및 경제협력을 위한 실천조치 및 3통기구 설치

스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스 타 조약이나 협정에 불엉향 등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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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에 필수불가결한 중요사항들을 합의서에 포 함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 제 d차 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1. 10. 22-25, 평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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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쌍방은 제 4차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조정과 문

안정리를 위한 네차례의 대표접촉('91.11.11-26)을 판문점에

서 가진 결과, 합의서 서문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끝내고 그

밖의 일부조항들에 대해서도 그 분류와 내용조정에 있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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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의견접근을 보 았으나, 쌍방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사

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었다.

우리측은 실효성있는 합의서 채택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쌍

방 합의가 용이하게끔 제 4 차회답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骨의서

(안)의 조항과 문안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하였으머, 특히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적

극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今은 상호 체제존중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미국

과의 펑화협정 체걸을 주장하는 등 납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거

부히수 이중적 태도를 건지, 원칙적 · 각1인적 힙-의서민-을 강조

하먼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틀 기피하는 태도를 나
t

타내 1녁]으로써 M·북간의 진정한 화해를 어럽게 하였다.

에컨대 북한측은 「하나의 조선J논리에 배치된다는 구셜을 내

세우머 서울 · 평양 상주언락대표부의 설치틀 반대하는 한편,

불가침 이행읕 위한 군사적 신-커31-축 조치의 명시를 거부하었

으 며, 교류 . 협력 실시를 위한 통행 · 통신 및 경제교류 · 협력

기구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 합의서 실천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을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남북쌍방은 부분적인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기본입장

과 연계된 9개항의 본질문제에 대해서는 절충하지 못한 채 속

개된 제 5 차최딤('91. lA IO-.13)에서 딩-초 우려와는 달리 7차

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헙-의서 내용에 대한 쟁점을 타결한데 이

- 20$'-



어, 문안정리까지 완료한 후 쌍방총리간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를 거두었다.

이와함께 쌍방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헙의하기 위해 1991년

12월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합의하는 등의 공동발

표문을 채택하였다.

제 6 차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선도적으로 해

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려는 충정에서 노태우대통

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단행('91.

11. 8)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측이 하루속히 핵사찰을 수

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

가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한 우리측은 북한측이 불가침에 합의해 놓고도 평화를 위

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사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하였으며, 남북쌍

방이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자고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을 핵문제에 대

해 우리측이 일보 전진한 것으로 평가한데 이어, 그동안 판문

점에서의 대표접촉에서 제시한 합의서(안)을 일부 수정, 우리

측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조항을 수용하는 한편, 교 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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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부문에 
"

신7, 라디오, TV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분

야의 협력교류"를 명시하고 r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최」설치조항

을 신설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였다.

결국 남북쌍방은 합의서(안)의 내용조정과 문안정리를 위해

제 5 차회담 기간중에 두차레의 데표접촉을 통하어 서문과 25개

조항으로 된 r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공동발표문을 타결, 체택 · 서명하기에 이르兎다.

5차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1.12.10-1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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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91년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함에 따라 쌍방 각기 고 위급회담 대표 2명, 전문가 3

명으로 구성된 대표접촉을 시작하였다.

제 1 차 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은 제 5 차 고위급회담중 제시했

던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내놓으면서

북한이 
'

92. L 15까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비준 · 발효시

킬 것과 
'

92. 1. 31까지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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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북한측은 종전의 r'비핵지대화 선언」을 철회하고, 핵재

처리시설과 우라 농축시설 불보유 둥을 명시한 「조 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연(초안)」을 제시하었다.

이후 두차레의 대표접촉을 통해 쌍방은 미해결 항목에 대한

헙의를 계속하여 상호 사찰문제 등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J 문안에 합의, 공동발표하게 되었다.

핵문제 관련 대표접촉시 쌍방 제의내용
('91. 12. 26-]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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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북간의 통일노력이 결실을 맺게

됨에 따라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92.2.8-21, 평양)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발효 문건을 교환하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

명 . 교 환함으로써 3개 문건을 발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한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분과위

운영문제와 3월중의 1차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남북핵통제공

동위원회」의 구성 . 운영문제는 2월중에 계속 협의키로 하였다.

우리측은 분과위 구성전이라도 70세 이상 고 령자의 고 향방문

을 우선 실시할 것 등과 이번 회담에서 「남북핵통제공동위」 구

성에 관한 합의서 및 시범사찰문제 등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일괄 합의, 동시 실천」 논리로 우리측

제의를 대체로 거부하는 한편, 텀스피리트훈련 중지, 미군 철

수, 방북 구속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연계시키면서 회

담의 진전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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